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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81 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開會式

— — — —— — —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6월 27일 (월요일》 11시 00분

開 會 式 願 (第  181© ■합 會  式;》

1. 개식

2 .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영구》

m 시 〇〇분 개식》 이상으토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  의사담당 김영구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118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11 시 02분 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 악 》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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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81 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____________ — — —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被년 6월 27일 (월요일) 시 02분

議 事 B 程  (제 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81회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임 시 회 》회 기결정 의건

2 .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및예비비지 출승인의 건

3. 2005년도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척 안

5. 예산 • 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附^ a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81회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엄 시 회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업 •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교육감 제출》

4.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5.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6 . 에산 • 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

(11 시 02분 개의》

⑩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충청복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 

포합니 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6월 22일부터 6

월 24일까지 계획되었던 제180회 충청북 

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6월 22일 교육감 

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개의를 하지 못함 

에 따리' 금번 회기에 횟수롤 변경하여 긴 

급으로 개회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놀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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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제1차 본회의]

기 타계하신 데 대하여 1만 7천여 교육가 

족과 더불어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에도 

를 올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법니다.

고 김천호 교육감님께서는 평생을 인재 

양성에 헌신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충 

북교육의 수장을 맡아오시면서 교육계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하 

셨고, 한평생을 청렴과 봉사, 성실로 살 

아오신 물륭한 분이기에 우리 모두의 존 

경올 받았음은 물론, 충북교육 발전의 한 

척을 긋는 업적읊 남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가족 여러분과 함께 고 

인의 명복을 빌면서 다같이 목념하겠습니 

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 

다.

(일동 기립)

목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보고

(11A[ 03분)

⑩ 의장 고규강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 

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옴》

⑩ 의사과장 박경석 

의사과장 박경석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 6월 22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 

복도 교육감으토부터 교육위원회 집회요 

구와 동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5 

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 입 • 

세출추가경 정예산안과 2005년도제2회 공유 

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 안이 제출되 었고, 

제180회 임시회에 제출되었던 2004년도 

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 입 • 세줄결 산및 

에비 비지출승인의 건이 접수되 어 있습니 다.

이 중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6 

월 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지방재 

정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〇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8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 

를 6월 22일 공고 제2005-7호로 긴급 공 

고하여 오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제출안건 처리결과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처리하 

여 충청북도의회에 제출된 충청북도교육 

감소속공무원여 비조례중일 부개 정 조례 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일부개 

정 조 례 안과 충 청 북도 립 학교운 영 위 원 회 설

치 • 운영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21일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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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제1차 본회의]

임시회에서 각각 원안가결 되었으며, 

2005년도제1 회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 계세 

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 되었 

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2004년도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 계세 입 • 세출걸 산:및에 비 

비지출승인의건 둥 세 건의 안건을 처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토 보고를 미"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⑩ 의장 고규강

의사과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8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_ 》 

회기결정의건

(11A| 06분)

⑩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저U 항 제181회충청 

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

정합니다.

이번 저U81 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7일 

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들으신 후，예산• 결산소위원회 

를 구성하고, 6월 28일과 6월 30일은 소 

위원회 훨'동 및 의안관련 현장방문을 위 

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6월 29 

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6월 말 

일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도쪽 규정돼 있는

2004년도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 계세 입 • 세 

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처리하시

고, 7월 1일에는 제3차 본회의틀 개의하 

여 2005년도제2회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 계 

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제2 

회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 경 계획 안을 처 리 하 

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률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 

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이의가 없으므로 저U81 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ᅳ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끝에 실음》

3. 2004년도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 계 세 

입 •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 예산안

5.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픽변 

경계픽 안

(11 시 的 분 》

⑩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저12항 2抑4년도충청북 

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저13항 200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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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제1차 본회의)

제1회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 계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저H 항 2005년 

도제 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같 

은 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기 획 관리 국장 신 강탁입 니 다.

존경하는 고규강 의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롤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충청복도교육 

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 

인의 건과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 특 

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 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제2회 공유재산관리 계 획 변경 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도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

세 입 •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 • 세출 결산서는 지난 5월 23일부터 5 

월 30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위 

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교 

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 

니다,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세입 

결산액은 1조 1,858억 3,600만원이고 세 

출결산액은 1조 1,210억원으토 648억 

3,6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475억 1,600만왼은 이월사업비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73억 2,0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 

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1조 1,909억 7,500 

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6%인 1조 1,858 

억 3,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자체 

수입은 13.1%인 1,556억 7,7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86.9%인 1조 301억 5,900만원 

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에산현액은 1조 2,167억 1,400만원으로 

92.1%인 1조 1,21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475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은 4%인 481억 9,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

다.

그리고 이월사업비는 475억 1,600만원 

으로 명시이월사업비는 35건에 358억 

8,6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는 15건, 116 

억 3,000만원입니다.

또 총 집행액 1조 1,210억원의 내용을 

성질별토 분류하면 인건비 6,14i 억 2,000 

만원，물건비 350억 8,700만원，경 상이전 

비 3,105억 2,400만원, 자본지 출경 비

368 -



[제181호卜제1차 본회의]

1,3期억 8,500만원, 보전지출 243억

8, 400만원 입 니 다.

다음은 채된 • 채무액 결산 현%읊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견 현재액은 재산임대료 3,500 

만원, 교원단체사무실 및 원어민교사 전 

세편 2억 6,100만원, 수업료 200만원, 소 

송비용 1,000만원, 급여청구 300만원, 대 

여학자금 383억 4,300만원으로 총 386억 

5, 400만원 입 니 다.

채무액은 차입금 207억 1,900만원으로 

교원명예퇴직수당과 학교 통 • 폐합 지원 

비, 학교시설비 둥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抑4년도 말 공유재산에 대한 현재액은 

행정재산 2조 2,943억 5,800만원, 보존재 

산 200만원, 잡종재산 399억 4,100만원으 

로 총 2조 3,343억원이 며 , 뮬품 현재 액은 

2만 793점에 1,071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사 

업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의 교육자치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 

여 각급 학교에 학교교육비 973억 2M 만 

원과 목적사업지원비 423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4년 9월 개교한 산성초등학교, 

내토초등학교와 2005년 3월 개교한 금천

중학교 둥 택지개발지역 학교 신설에 227 

억 8,000만원읊 투자하였고, 과밀학급 학 

교 신설에 124억 4,500만원, 학교 증 • 개 

축 시설에 320억원, 시설대수선비에 44억 

1,200만원, 환경개선 시설에 465억 5,500 

만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에 164억 

3,200만원, 학교도서관 시설에 10억 700 

만원, 또한 교육행정기관 시설 사업에 55 

억 2,200만원 등 총 1,411억 5,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細 참 조 :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별첨 2》

(끓에 실음》

-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록별 회계세 입 • 세출 

결산개요(별책 1)

2004년도충정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즐 

결산서(별책 2)

다음은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 

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 

니다.

예산액 173억 7,700만원 중 지출은 폭 

설피해 외 3건으로 27억 1,400만원을 지 

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4 

일, 5일 양일간 폭설토 인하여 피해를 입 

은 우암초등학교 외 33교의 교육시설 재 

해복구비로 20억 4,700만원, 2004년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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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9일부터 21일 태풍 디엔무로 인한 집 

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공고 외 12개 

교의 교육시설 재해복구비로 2억 6,500만 

원, 2004년 6월 24일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평정보고 교육시설 재해복구비로 

3억 1,900만원, 2004년 7월 16일, 17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옥포초등학 

교 외 2개교의 교육시설 재해복구비로 

8,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신설 등 교 

육환경 개선을 위한 BTL 사업추진을 위하 

여 미리 예산으로 의결을 얻은 후 채무부 

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BTL 사업의 개요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 리 겠습니 다.

BTL 사업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편의시 

설을 조기에 제공하고 시중 여유 자금의 

공공투자 연계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교육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진을 

이전받고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투자비 

롤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년 1월 27일 법 

이 개정되어 교육시설이 포함됨으로써 처 

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실시할 사업으로는 학교신설

[제181회-재1차 본 회 의 〕

과 개축, 다목적 교실 증축으로서 초등학 

교 4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5개교 

둥 15개교로서 투자될 사업비 733억 

3,100만원이며, 운영비용 및 임대료 등으 

로 매년 약 72억 4어)만원씩 20년간 1,440 

억 8,000여 만원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재원부족으로 보류ᄆ 지연되고 있는 각 

급 학교의 교육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 참 조 :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에산안( 별첨 3》

(끝에 실음》

-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책  3.)

마지막으로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본 의안은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 

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금번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2004년 3월 1일자로 폐교된 제천 

청풍중학교 재산으로 자연환경과 지리적 

여건이 뛰어나 자체 %용을 검토하는 중 

이었으나 제천시와 자매결연한 서울 동대 

문구청이 직원 및 주민들을 위한 수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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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사용하고자 매입 요청이 있고, 지 

역주민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매각을 

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최근 이농 

현상과 행정도시 건설토 상대적으로 소외 

된 도내 북부지방 경기 훨■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존경하는 고규강 의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님 여러분!

톡히 BTL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 

시되는 사업으로 추진에 다소 어려운 점 

이 있으리라 생각되오나 관계 규정과 지 

침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BTL 사업 추진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 

거양과 다목적 교실의 확충, 그리고 2007 

년 개교 예정인 학교 신설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 

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참 조 :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별첨 4)

(끝에 실음)

이 상으로 2004년도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계세입 •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과 2005년도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5 

년도제2회 공유재 산관리 계 획 변 경 계 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들아감》

⑯ 의장 고규강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6. 예산 • 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11 시 21분 》

⑩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예산 • 결산소 

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 입 • 세 

출결산및예비비지 출승인의 건과 2005년도 

제2희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 계세 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 - 

결산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 

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저15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 

의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 

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놀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4년도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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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 출승인의 건과 2005년도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은 즉시 예산•결산소위원회로 회부하도 

록 하겠습니다.

예산 • 결산소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충

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에 

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제2회충 

청북도교육비쪽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7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

[제181회-제1차 본회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성 

영용 위원님과 송대현 위원님께서 수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제18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시 23분 산회)

〇 출석위원 : 6명

의장 고규강,

위원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〇 출석공무원 : w 명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국장 노재전,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혁신복지 담당관 연희지,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중등교육과장 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박연 태,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총무과장 이상기,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시설과장 안세열.
、sJiZ
效 T  쪽

_ 의사일정안(별첨 1)
-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별첨 2)

- 2005년도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첨  3》

-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픽변경계픽안(별첨  4)

※ 별 책 부 록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개요( 별책 1)

-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서(별책 2》

► 2005년도제 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별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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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81 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第 2 號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6월 29일 (수요일》 11시 03분 

議 _ B 程  (제 ■ 회  임시회 제2 차 본회의》

1.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및 예비비지 출승인의 건

附議된 案件

1-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업 •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교육감 제출》

m 시 〇3분 개의》

⑩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U81 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 

포합니다.

오놀 집행청으로부터 연희지 혁신복지 

담당관, 박연태 교육정보화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은 당면 업무 추진 차 

출장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잉"해해 주시기 바립■니다,

1. 2004 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⑩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 

비지 출숭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 결산소위원회 송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 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 

로 나옴)

⑩ 예산 • 결산소위원회위원장 송대헌

예산 • 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송대헌 교 

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2004년도충청북도교 

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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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6월 10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 

으며 6월 27일 저U 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 

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지난 제1차 본 

회의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 

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 계

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 리 겠습니 다.

2004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1조 2,167 

억 1,434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1,909억 7,503만 1,000원으로 결산액 

은 정 수결 정 대 비 99. 於인 1조 1,858억 

3,582만 8,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조 1,592억 380만

4,000원이고 예산 헌액은 전년도 이월액 

575억 1,054만 2,000원이 포함된 1조 

2,167억 1,43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 액 대비 92.1%인 1조 1,210억 31 

만 5,000원으로 648억 3,551만 3,000원의 

세계잉 여금이 발생하였습니 다.

다음연도 이질액은 예산 현액의 3. 9%인 

475억 1,566만 3,000원으로 대부분 시설 

공사비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4%인 

481억 9,836만 6,000원으토 불용액의 대

부분은 시설비, 급여관리, 예비비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 

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폭설피해 재해 복구비로 

23억 940만원, 태풍 디엔무 피해 재해 복 

구비로 3억 100만원, 화재피해 재해 복구 

비로 3억 7,250만원, 집중호우 재해 복구 

비로 1억 750만원, 총 30억 9,040만원을 

지출 결정한 것으토 금회 임시회 안건으 

로 제출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에 대하여 말 

씀드리 겠습니다.

채원의 2004년도 말 현재액은 386억 

5,418만 5,000원으로 채진액의 대부분은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입니다.

채무는 2004년도 말 현재액이 207억 

1,878만 1,000원으로 채무의 대부분은 교 

원 명예퇴직수당, 학교 통 • 폐합 지원 및 

학교시설비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채입니 

다.

다음은 재산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공유재산의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조 

3,343억 期만원이며, 물품의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만 793점에 1,0기억 6,64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 도충청 북도교육비 톡별 회 

계에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사항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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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4년도 3월 4일, 5일 양 

일간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우암초 

둥학교 외 33개교의 교육시설 재해 복구 

비로 20억 4,680만 8,000원, 2004년 6월 

19일부터 21일 태풍 디엔무로 인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공고 외 12개교 

의 교육시설 재해 복구비로 2억 6,535만 

2,000원 , 2004년 6월 24일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평정보고 교육시설 재해 

복구비 로 3억 1,848만 8,000원 , 2004년 7 

월 16일, 17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옥포초등학교 외 2개교의 교육시설 

재해 복구비 로 8,286만 5,000원 둥 총 27 

억 1,351만 3,000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

계 세 입 •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드리겠습니다.

세입 • 세출, 채권 * 채무, 재산 등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제 규정과* 교육비특별회게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예비비 지출에 대 

해서도 적기에 재해 복구비를 지원함으로 

써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각종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50% 

불용액이 기건, 100% 불용액 26건이 발생 

한 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사업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용이 예견될 경우 주경 

에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 미집행으토 예산이 

100%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소요에산 편성 시 

에도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 가능한 

한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가부담수입 결손액 364억 8,158 

만원의 발생으로 예산절감 운영이 불가피 

I I 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세수 부족에 따 

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은 적절하 

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로 인한 국가부담수입 감소로 .다소  

어려운 교육재정 운영이 예상되나 합리적 

재정 운영을 통하여 각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 

립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충청북 

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수 

의건은 없었습니다.

들으로 그 동안 함께 결산안 심사에 심 

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C제181회-제2차 본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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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에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의석으 

로 들아감》

► 참 조 :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 

서(별첨 5)

(끝에 실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놀 회의쁠 마치고자 합니 

다.

제18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⑩ 의 장  고규강

송대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 * 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 

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 

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니L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저11항 2004년도충청 •북•■도.교■•육 

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 

인의건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도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세 입 • 세 

출결산및 예 비 비 지 출승인 의 건은 원 안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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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룬,

위원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〇 출석공무원 : 11명

부교육감 서명범,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교육국장 노재전,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총무과장 이상기, 

시설과장 안세열.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중등교육과장 연준，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公， t_—_f .균느j
次 穴  一 ! 一  一 ！

-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및 예비비지 출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별첨 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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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81 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第 3 號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防년 7월 1일 《금요일》 10시 明분

議 事 S 程  (제181회 임시회 제3 차 본회의》

1. 2005년도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附 議 된 ^_ _ _ _ _   ̂ —

1.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2.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픽변경계픽안(교육감  제출)

{10A| 5 9 ^  7{f2 |)

⑩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U81 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률 선 

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7월 1일자 교육청 인 

사발령에 따른 의사국 간부 공무원에 대 

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 

다.

(의사과장 단상 앞으토 나와 인사함) 

이번 인사에서 충청북도 청주교육청 관

리국장으로 전보된 박경석 과장 후임으로 

총무 인사담당에서 승진하여 의사과장으 

로 발령된 서광범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립■니

다.

(의사과장 자리토 들아감)

오놀 집행청으로부터 노재전 교육국장 

님께서는 CEO 중 • 고교장 교육과정 연수 

강의로 연준 중등교육과장님께서는 중등 

임용고시 관계관 희의 참석차 출장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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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AJ 이 분 》

⑩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 

회충청복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 산 • 결산소위원회 송대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 

로 나옴》

⑩ 예산 • 결산소위원회위원장 송대헌

예산 • 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송대헌 교 

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2005년도제2회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 

산안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6월 21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 

으며 6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 

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침에 따라' 2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지난 저|1차 •본' 

회의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 

도제2회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 추가경 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 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투자사업 주진 

을 위하여 미리 예산으로 의결을 얻은 후 

채무부딤' 행위롤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도 총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초 

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 

개교 등 6개교의 학교신설과 초등학교 3 

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8개교의 다목적 교실 증축과 중학교 1 

개교의 다목적 교실 개축 등 총 15개교로 

사업비는 학교신설이 609억 3,900만원, 

다목적 교실 중촉이 i l l 억 1,600만원, 다 

목적 교실 개축이 12억 7,600만원, 총 

733억 3,100만원이며, 연간 상환소요액 

중 시설임대료는 학교신설이 51억 59만 

4,000원, 다목적 교실 증축이 9억 3,041 

만원, 다목적 교실 개촉이 1억 680만 

1,000원으토 총 61억 3,780만 5,000원 입 

니다.

운영비용으로는 학교신설이 10억 6,643 

만 3,000원이 소요됩니다.

따리•서 이 사업 완공 후 20년간 채무부 

담행위액은 학교신설이 1,233억 4,054만 

원, 다목적 교실 증축이 186억 820만원, 

다목적 교•실 개축이 21 억 3,602만원 등 

총 1,440억 8,476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주경 예산안을 심사한 종합의견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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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추경 예산안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국 

민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조기에 제공 

하고 시중 여유 자금의 공공투자 연계로 

경기활성화#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 

으로서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교육시설 

을 건설한 후 소유진을 이전 받고 장기간 

에 걸쳐 분할하여 투자비를 지급하는 방 

식으로 금년 1월 27일 법이 개정되어 교 

육시설이 포함됨으로써 처음으로 실시하 

게 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사업편익 

중진, 비용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며, 시설의 조기 확충이 필요하나 재정 

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단위사업 선정, 사 

업의 타당성, 시급성, 재정사업 대비 우 

월성 검토와 상환 재원을 면밀히 검토하 

여 민간투자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사업 추진 계획과 시 • 군별 지역 

간의 안배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 

며, 사업자 선정 및 집행 시 공정성, 객 

관성,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투자 심의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해당 분야별 전문가는 물론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인사가 포함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 

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의안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안 또는 

교육위원회 심의 전에 외부로 누출될 경 

우 의안심사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언론보도 자료 제공에 신중을 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 계세 입 • 세 

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 토 

하였으며 소수의건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함께 예산안 심사에 심 

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청 관계자께 감사의 말 

씀읊 드리며, 이싱•으로 심사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의석으 

로 돌아감ᅳ》

[제181회-제3차 본 회 의 ；)

_ 참 조 : 2005년도저|2회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 

고서(별첨 6)

(끝에 실음》

⑩ 의장 고규강

송대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 산 • 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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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 “ 없습니 다. ” 하는 위 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을 에 산 • 결산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 계세 

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1회-제3차 본 회 의 ；!

2.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틱변 

경계획안

(11 시 10분)

⑩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회 

공유재 산관리 계획 변 경 계획 안을 상정 합니 

다.

2005년도제2회 공유재 산관 리 계획변경 계 

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6월 30일 

직접 변장읊 방문하여 :딱인하시고 처분사 

유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 

을 듣고 질의 • 확•인하신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너1,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회 공유재 산관리 계획 변 경 계 획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놀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저U81 회 충청복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 시 1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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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제3차 본 회 의 〕

〇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운,

위원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4명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국장 노재전,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 

중등교육과장 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총무과장 이상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시설과장 안세열.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교육정보화과장 박연태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졌 부 록
，2005년도제 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별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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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 와  같이  작 성 하 고  아 래 와  같이  연 서 항

2005. 7,



(별첨 1)

議 事 0 程 (案)

第181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臨時會)___________2005. 6. 27.-7. L (5R 間)
0 時 附 議 案 件 /수i土: dbL■  록

6월 27일(월)

(11：00)
□  개 회 식
C 제1차 본회의 ]
1. 저】18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 기 : 2005. 6. 27. - 7. 1.(5일간)
2. 2004회계 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3.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추가 

경정예산안
4.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예산- 결산소위원회구성의 건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 명

□  소위원회 활동
• 예산 * 결산소위원회

6월 28일(화》 □  소위원회활동 본회의
* 예산• 결산소위원회 휴 회

6월 松일(수》 
(11:00)

[ 제2차 본회의 ]
1. 2004회계 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  소위원회활동

• 예산• 결산소위원회

6월 30일(목》 □  의안관련 현장방문 본회의 
휴 회

7월 1일(금》 
(11：00)

[ 제3차 본회의 ]
1.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추가 

경정예산안
2 .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산 회

□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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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의 안 번 호 제 / H  〜/ 호

의 결
여 워 입1: S  S

2005년 월 일

(제 회)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 줄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 줄
연 월 일

2005년 6 월 / 〇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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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X)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및 

예t_ | 지출 승인으| yj■ f i l l  CllSm KmmJ L___» I

제출연월일 : 2005. 6 . /〇 .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1.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작성한  20(M년도  중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저 조  제1항에 의거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희  심의 • 의 결 을  받고자  함.

〇 주 요 골 자

〇 2004년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입 ♦ 세출  결산  총 괄

- 세입 결산액  : 1,185,835,828,140원

- 세출  결산액 : 1421,000,315,310원

- 세 계 잉 여 금 ： 64,835,512,830원

이중 다 음 연 도  이월액  47,515,663,900원을  제 외 한  순 세 계 잉 여 금 은  

17,319,848,930원임 .

O  2004년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출  결산서  : 붙임 

O  2004년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결 산 검 사  의견서  : 붙임

□  참고사항

O 2004년도  중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줄결산  작성지침  : 붙임

의안
번호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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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제안이유
20(M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술예산  중 예비비지줄에  대하여 지방  

자치법  제120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받고자  함.

□  〇 *3五 - :r l

O  지 출 건  수 :  4 건 

O  지출 결 정 액  : 3,090,400,000원

O  지 출  액 : 2,713,513,980원

- 지 출  액 : 2,486,146,350원

- 다 음 연 도 이 월 액  : 227,367,630원 

〇 잔 액 : 376,886■ 원

〇 예 비 비 지 출  내역
(단위  : 원)

지 출 건  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 액 지출액 잔 액 «1 고

폭설피해 재해복구비 
(2004. 3. 4 .-3 .  5.)

2004. 3.11. 2,309,400,000 2,046,808,010 262,591,990
우암초외
33 교

태 풍 『디엔무』피해 
재해복구비 
(2004.6.19.-6.21.)

2004. 6.28. 301,000,000 265,352,500 35,647,500
충북공^외
12교

화재피해 재해복구비 
(2004. 6.24.)

2004. 6.28. 
/7.15. 372,500,000 318,4期,000 54,012,000 증평정보고

집중호우 재해복구비 
(2004.7.16.-717.)

2004. 7.29. 107,500,000 82,8 的,4 穴) 24,634,530
옥포초외
2 교

계 3,090,400,000 2,713,513,980 376,886,020

□  2004년 도  예 비 비  사 용 명 세 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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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년도 예비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잔 액

장 관 항 세항 항 목

학교
교육

초등 시설
확충

환경 
개 선

시설
사업비 시설비 157,600,■ 152,321,800 0 5,278,200

중학
교

시설 환경 
개 선

시설
사업비

사 학 
지원비 62,000,000 52,578,000 0 9,422,000

시설비 119,600,000 112,679,000 0 6,921,000

고동 실업

지원

실업계고 
교내실화 

지원
교 육
사업비

학교회계
•文4 :도 :ᄀL성I f 많 250,000,000 249,981,530 0 18,470

시설 
관 리

학교시설
사업비 시설비 311,500,000 公4,132,370 227,367,630 0

시설 교 ^€경  
개 선

학교시설
사업비

사 학 
지원비

279,600,000 215, 後3,000 0 63,977,000

시설비 1,477,300,000 1,257,075,180 0 220,224巡}

시 설 
부대비 5,100,0期 5,100,000 0 0

교육
행정

계 역 
교육 
청

ᄌ角SI 
해  
휸영

지역교육 
청시설

기 ^A] 설 
사업비 시설비 139,400,000 112,701,470 0 26,698,530

교육
지원
기관-

지원기관 
시 설

기타시설
사업비 시설비 288,300,000 2必 ,954,000 0 44,346,000

합 계 3 , 0 9 _ _ 0 2,4從,146,350 227,367,630 376,88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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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의안번호 제 /身! ᅩ》호

의 결

연 월 일

2005. . .

(제 회》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  추가경정 여신안

제 줄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5. 6.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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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연월일 : 2005. 6. z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 세줄 주가경정 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얻고자 함

□  주 요 골 자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B T L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리 예산으로 의결을 얻은 후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 임

□  예산(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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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의안번호 제 /이  호

'의 결̂

연 월 일

2005년 월 일 

( 제  회 )

2005년도 제2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 출

연 월 일
2005년 6월 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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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 출 연 월 일  : 2005. 6. V -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교 육 감

공 유 재 산 의  처 분 사 유 가  발생함에  따 라  지 방 재 정 법  제77조  및 동 법 시 행 령  

제84조 ,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희 계 소 관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  제:M 조의  규 정 에  의거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 경 계 획 안 을  수립하여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희  

의 결 을  얻 고 자  함.

2. 주요골자 

저 분
(단위 : irf, 천원)

기 관 명 처분  재산명 구 분 소계지  번 수  량 대장금액

계 천
교 육 청

청풍중 폐교

토 지

청풍면 물태리 
131-10 번지외

8필지

21,478 607,260

건 물 1,977.7 233,441

공작물 14 종 105,475

입 목죽 112본 5,340

합 계
23,455.7 

14 종/ m  주 951,516

의안 / ， 니
래 호  /< / /  J1上  •계-

1. 제안사유

3. 제안근거

가. 지 방 재 정 법  제77조  및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제84조  

나 . 충청  북도 교 육 비  특별  회 계 소 관 공 유 재 산 관 리  조례  제34조

붙임  : 처 분  위 치 도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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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내역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
(단위 : m'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 금 액

취

독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처

계

토지 1 21,478,0 期八 260 1 21,478.0 607,2的

건물 1 1,977.7 233,441 1 1,977.7 233,441

거타 2 14종 / 112주 110,815 2 14종 / 112주 110,815

4.
매각

토지 1 21,478.0 607,260 1 21,478.0 607,260

건물 1 1,977.7 233,441 1 1,977.7 233,441

기타 2 14종 / 112주 110,815 2 14종 / 112주 110,815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토지

건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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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대  상 재 산 목 록

(단우 l:m\천원》

지■ 녔 ; 의 표 . ■ ■ 乂|::

■ ■
: : :

兵j 분 시  유
매 입

P ， :

기관명 ■는 ■난 소:: 재 지 수 량

시기
， ■ ■ ■  1

토지 21,478.0 607,260 도면 1 쪽

건물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31-10 

외81 지

1.977.7 233,441

1
청풍중 
四I 교

공작물 14종 105.475 하반기
0  부족한 교육재정 확보
0  지방자치단체의 抑수 요청 
0  지역주민 요구사항

서울

동대문구청
도면2쪽

입목죽 112주 5,340

합계 951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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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 풍 중  페교  토지 처분  위 치 도

소 재 지 지 번 XI syvi
수 량 
( n f )

대장금액 
(천원} 사 유

제천시 청풍연 
울태리

131-2 전 1,190.0 33,915

〇 부족한 교육재정 확보 
〇 지방자치단체의 매수 요청 
〇 지역주민 요구사항

131-3 임야 882.0 25,137
131-4 전 4,062.0 115,767
131-5 임야 32.0 893
131-7 전 202.0 5,635
131-9 임야 4,197.0 117,096
131-10 임야 9,783.0 278,815
142-4 전 985,0 28,073
142-5 전 145.0 1,929

계 21,478.0 60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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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풍중  ■ 교  건믈  처분 배치도

소재지번 변요 다 广，〇 -XI -r x̂: 건축
년도

수 량 
{ n f )

대장금액 
(천원》 사 유

제 천 시 
청풍면 
울태 리 
131-10

1 교 사 철 콘슬 1984 1,571.0 186,648

〇 부족한 교육재정 확보 
〇 지방자치단체의 매수 요청 
〇 지역주인 요구사항

2 사 택 적 벽 슬 1984 113.8 25,277
3 무기'고 :대 公4 호 一1 一，S 1984 31.5 3,009
4 숙직실 적벽술 1984 180,9 13,33?
5 화장실 — 경련 1984 80.5 5,170

계 1,977.7 期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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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제181회 임시회

_ 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및 여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 6. 29.

- fc- *f - |  M  ■— —1 〇  〇 i 〇|
중정북도교육？ 
예산*결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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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서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및 제출자  : 2005년 6 월 10일，충 청 북 도 교 육 감  

나. 상정  및 회 부 일 자  : 2005년 6월 27일 제 1차  본회의  

다. 소 위 원 회  심사

〇제 1차 소위  원회 (2005년 6 월 27일)

〇제 2차  소 위 원 회 (2005년 6 월 28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 안 설 명  : 기 획 관 리 국 장  신 강 탁 )

가 . 2004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입  • 세 출 결 산  승 인 의  건

1) 제 안 이 유

지 방 자 치 법  제 125조에 의하여  작성한  2004년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입 • 세줄결산  승인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중청북도  

교 육 위 원 회 의  심 의 •의 결 을  받 고 자  함.

2) 주 요 골 자

ᄋ 2004년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입 • 세출  결산  총 괄

-  세입 결산액  : 1，1役,期5,828천원  

ᅳ 세출  결산액  : 1，121，000,315천원

-  세계 잉여금  : 64,835,513천원  -

〇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47,515,664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319,849천원임,

3 》2 00 4회 계 연 도  중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 견 서  :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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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5 )  토 론  주요내용 : 해 당 사 항  없음

6) 심사보고 주요내용

(1) 세입 • 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예 산 액 예 산 현 액 세 입 결 산 액 세출  결산  액 세계잉여금

1,159,203,804 1,216,714,346 1,185,835,828 1,121,000,315 64,835,513

〇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현액은 1,216,714346 천원이며， 

〇 세 입 결 산 액 은  1，1親,835,828천 원 으 로  예산현액  대비 97.4%  수 납 되 었 으 며 ，

〇 세 출 결 산 액 은  1,121,000,315천 원 으 로  예산현액  대비 92 .1%를  집 행 하 였 고 ，

公 세 계 잉 여 금 이  64,835,513천원이  발생되어  이중 47,515,664천원은  다 음 연 도  

이 월 사 업 비 에  충 당 되 고  나머지  17,319,849천원은  다 음 연 도  세 입 으 로  이입 

되 었 음 .

-  순 세 계 잉 여 금  : 17,319,849천원

-  명 시 이 월 사 업 비  : 35,8燃,663천원

-  사 고 이 월 사 업 비  : 11,630,000천원

(2) 세 입 결 산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 액 수 납  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현 액 

대비 징수율
징수결정 액 
대비 징수율

1,216,714,346 1,190,9^,031 1，1燃,8器，8潔 8,048 5,131,1我 97.4% 99.5%

2004년도  세 입 결 산 을  살 펴 보 면  총  1,190,975,031천 원 을  징수  결정하여  

1,185,8戰 ■  천원이  수 납 되 고  8,048천원의  불납 결 손 과  5,131,155천원이  미 수 납  

처 리 됨 으 로 써  예산현액 대비 97.4%，징수결정액 대비 9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데，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

_ 의존수입  1,030,159,376천 원 (86.87%)

ᅳ  자체수입  155,676,452천 원 (13 .13% )으 로 ，

전 년 도  대비 재정자립도에  있어 자체수입의  비율이 3.97%  낮아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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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줄 결 산
(단 위  : 천 원 )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용액 집행율 불용율

1,159,203,粉4 57,510,542 1,216,714,346 1,121,000,315 47,515,663 48,198,366 92.1% 3.9%

2004년도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1,121,000,315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2.1% 집행 

되었고, 다 음 년 도  이월액은  47,515,663천 원 으 로  예산현액의  3 .9% 에 해 당 되 며 ， 

불 용 액 은  48,198,366천 원 으 로  예산현액  대비 3 .96% 인데,

〇 지 출 액  1,121,000,315천원의  내 용 을  관 별 로  살 펴 보 면 ,

유 치 원 9,728，143천 원 ( 0.9%)

초 등 학 교 162,5防,694천원  (14.5%)
중 학 교 83,736,426천원  ( 7.5%)
고 등 학 교 106,443,473천원  ( 9.5%)
특 수 학 교 14,務 8,678천원  ( 1.3%)
기 타 학 교 147,566천 원 ( 0.0%)
평 생 교육 3,067,898천원( 0.3%)

급여관리 622,055,514천원  (55.5%)
복지  . 후생 62,745,604천원( 5.6%)

교 육 위 원 회 433,702천 원 ( 0.0%)
교 육 청 16,066,344천원  ( 1.4%)
지 역 교 육 청 8,381，■ 천 원  ( 0 .7%)

교 육 지 원 기 관 5，199,688천원( 0 .5%)

지 방 채 상 환 25,期 0,270천원  ( 2 3 % )

다 음 연 도  이 월 액  47,515,663천원의  관별  내 용 은 ，
초 등 학 교 16,691,182천원  (35.1%)
중 학 교 11,273,009천원  (23.7%)
고 등 학 교 7,926,332천원  (16.7%)
특 수 학 교 3，烈 1 ,■ 천 원 ( 7.4%)
교 육 청 517»940천원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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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역교육청

-  교 육 지 원 기 관

이월사업의  대 부 분 은  시 설 공 사 임 .

359,257천원( 0.8%) 

7,246,742천원 (15.3%)

〇 불용액 48,198,366천원의 관별 내용은，
-  유 치 원
-  초등학교 
_ 중 학 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  기타학교
-  평생교육
-  급여관리 
~ 복지 • 후생 
~교육위원회  
~ 교 '육* 청
-  지역 교육청

-  교 육 지원기 관
-  지방채상환
-  예비비

으로써 예산현액에 대한 총 불용비율이 3.9%로 ’03년도 5.4%보다는 많이 

낮아졌으며，불용액의 대부분은 시설비，급여관리, 예비비임.

276,820천원 ( 0.6%) 

4891 /753천원 (10.1%) 

2,276,110천원 ( 4.7%) 

3,048,267천원( 6 .3%) 

199,638천원 ( 0.4%) 

1,952천 원 ( 0.0%) 

299,005천 원 ( 0.6%) 

19,650,073천원 (40.8%) 

349,144천원 ( 0.7%) 

20,342천원  ( 0.0%) 

1,350/788천원 ( 2.8%) 

710,561천 원 ( 1,5%) 

757,688천원 ( 1.6%) 

79,300천원 ( 0.2%) 

14,2公6,920천원 (29,6%)

(4) 이월비  결산

(단위 : 천원)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비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금 액 건수 금 액

36 35,885,663 15 11,630,000 0 0 51 47,515,663

2004년도  이월비는  명시이월  36건에 35,885,663천 원 ， 사고이월  15건에

11，630,000천원，총 51건에 47,515,於 3천원으로，전년도에 비해 44건이 감소하고，금액 

으로는  9,994,879천원이 감 소 하 였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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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비비  결산
(단 위  : 천 원 )

건 명
여! 비 비 
지출결정액

여■ H] 비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폭설피해 재해복구비 2,309,400 2,046,808 262,592 2004. 3.11

태풍 『디엔무』 피해 재해복구비 301,000 265,352 35,648 2004. 6.28

화재 피해 재해복구비 372,500 318,488 54,012 2004. 6.28 
2004. 7.15

집중호우 재해복구비 107,500 82,865 24,635 2004. 7.29

계 3,090,400 2,713,513 376,887
위의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004년에 폭설피해，타풍  “ 디엔무” 피해, 화재피해, 집 중 호 우

등 으 로  인한  긴 급 복 구 비 로 ，금회 제181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 2004년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예 비 비 지 출  승인의  건 ” 과 관 련임 .

(6) 채권  및 채무의 결산  

〇 채 권

(단위  :천 원 )

종 류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년 도 중  
발 생 액

당해 년 도 중  
소 멸  액

당 해 년 도 말  
현 재 액

비 고

재 산
임 대 료 11,204 32,292 8,495 35,001 폐교 임대료 

미납금
재 산
매 각 대 456,000 0 456,000 0

전 세 권 252,000 21,000 12,000 261,000 원어민교사  주택 
전세금외 1

수 업 료 0 1,575 0 1,575

구 상 권 296 0 296 0

소송비 용 0 9,709 0 9,709 3건의 소송비용

급여청구 3,310 0 0 3,310
급여청구소송 
지연손해금

대 여 학자금 35,986,764 6,799,440 4,442,614 38,343,590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

계 36,709,574 6,864,016 4,919,405 38,654,185

채 권 은  2003년도말  36,709,574천원에서  2004년도중에  6,864,016천원이  발생 

하고 4,919,405천원이 소멸되어 2004년도말  현재액은  38,654,1燃천원으로  채권액의 

대 부 분 (99.1% )이 공무원자녀  대 여 학 자 금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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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채 무

(단 위  : 천 원 》

종류별
전 년 도 말

당해 년도중  
증 감 액 당 해 년 도 말 기한도래 비고

현 재  액 채무발생 액 상환 * 소멸액 현 재 액 미지급이  자

차 입 금 45,102,7期 0 24,384,002 20,718,781 0 재 특융자금

채 무 는  2003년 도 말  45,102,783천원에서  2004년도중에  24,384,002천원이  소멸되어  

2004년 도 말  현 재 액 은  20,718,781천 원 으 로  교원  명 예 퇴 직 수 당 , 학 교 통  . 폐 합 지 원 ， 

학 교 시 설 비  지 원 을  위한  지 방 교 육 채 (재 특 융 자 금 ) 임. .

(7) 재산의  결산  

ᄋ 공 유 재 산

(단위  : 천원)

구분
재 산 별 \ \

2003년도  말 

현 재  액

2004년도  증 감 2004년도  말 
현 재  액

비 고:계I 감

행 정 재 산 2,182,517,196 144,408,638 32,567,487 2,294,358,347

보 존 재 산 0 1,896 0 1,896

잡 종 재 산 41,234,146 7,785,182 9,078,681 39,940,647

합 2,223,751,342 152,195,716 41,646,168 2,334,300,890

공 유 재 산 의  2004년도말  현재 액 은  전년도에  비해 110,549,548천원이  증가된  

2,334,300,890천 원 으 로  이를 구분하여  보 면 ，

행 정 재 산 의  2003년도말  현 재 액 은  2，1役 ，517,196천 원 으 로  2004년도에  

144,4燃,638천원이 증가되고  32,567,487천원이 감소되어 2004년도말의 현재액은  

2,294,358,347천 원 이 고 ，

보 존 재 산 의  2003년 도 말  현 재 액 은  없으며  2004년도에  1,896천원이  증 가  

되어 2004년 도 말  현재액은  1,896천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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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종 재 산 의  2003년도말  현 재 액 은  41,234,146천원으로, 2004년도에

7J 燃 ,1 8 2 천원이  증 가 되 고  9,078,燃 1천원이  감소되어  2004년 도 말  현 재 액 은  

39,940,647천원  임,

〇 방 w

(단위  : 천 원 )

2003년도말  현재액
2CX)3 년도 증 감

2004년도말  현재액
증 감

수 량 금 액 수- 리: 금 액 夕식 raj-S-rSJ- 금 액 나、 p}
T  당 :그*t그 一!

19,210 100,403,459 2,755 13,014,713 1,172 6,251,727 20,793 107,166,445

물품의  2004년도말  현재액은  20,793점에 107,166,445천 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  19,210점 100,403,4期천원에 비하여 2004년도에 2/755점 13,014,713천원이 

증가되고，1，172점 6,251,727천원이 감 소 되 었 음 .

나 . 2004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예 비 비 지 출  승 인 의  건

1) 제안이유
2004년도  중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줄 예 산 중  예 비 비 지 줄 에  대하여  지 방  

자치법  제120조 및 충청북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재 무 회 계 규 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의  심 의 •의 결 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〇 지 출 건 수  : 4건

〇 지 출 결 정 액  : 3,090,400천원

〇 지 출 액 :  2,713,513천원

-  지출액  : 2,486,146천원

-  다 음 연 도 이 월 액  : 227,367천원

〇 잔  액 : 376,8敬 천 원



3 )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 론  주요내용 : 해 당 사 항  없음

5 )  심사보고 주요내용 

가.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천 원 )

지출건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 액 지출액 잔 액 비 고

^ 피 해  재 해 ᄏ 비  
(2001 3. 4 -3 . 5)

‘04. 3, 11. 2,309,400 2,046,808 歎2’592 우암초외 33교

태풍 『디엔무』피해 
태풍 재해복구비 

(2004. 6.19 〜6.21》
‘04. 6. 28. 301,000 2務 ’352 35,公47 충북공고외 12교

화재피해 재해복구비 
(2004. 6.24)

‘04. 6. 28.

‘04. 7. 15.
372,500 318,488 54,012 증평정 보고

집중호우 재해복구비 
(2004. 7,16 〜7,17)

‘04. 7. 29. 107,500 燃，8雜 24,635 옥포초외 2교

3,090,400 2,713,513 376,886

3 . 종 합 의 견
위와  같이 심 사 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입 • 세줄  결산, 채권 • 채무 결산, 재산의 결산  등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은  

지 방 재 정 법 을  비롯한  제 규 정 과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출 예 산 집 행 지 침 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도  적기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하게 처리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다 만 ，각종  사 업 을  집행함에  있어 50%  불용액이  기 건 ，100%  불용액이  26건이 

발 생 한  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사 업 분 석 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 

하고  에산집행  과정에서  불용이  예견될  경우 추 경 예 산 에  반 영 하 는  등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 시 고 ，

사업  미 집 행 으 로  예산이 100% 불용처리  되지 않 토 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 시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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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예산  편성 시에도  합 리 적 이 고  적절한  판 단 으 로  예산이  과 다 하 게  계상  

되지  않 도 록  하여 가능한  한 익 년 도 로  이월되는  사 례 가  최 소 화 될  수 있도록  
V". 력 하 여 주  시 71 바 랍 니 다 •

또 한  국 가 부 담  수입 결손액  364억 8,158만원의 발생으로  예산  절감  운영이  

불가피  함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세수  부족에 따른  아무런  조 치 를  취하지  

않 음 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 됩 니 다 .

이로  인한  국 가 부 담  수입 감 소 로  다소  어려운  교육재정  운영이  예 상 되 나 ， 

합리적  재정 운 영 을  통하여  각종  사업에  차질이  없 도 록  철 저 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 립 니 다 .

4 . 심사 •결 과  : 원 안 대 로  승 인 을  의결함

5 . 소 수 의 견  주 요 내 용  : 해 당 없 음

6 . 기 타  필 요 한  사 항  : 해 당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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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와  같이 심 사 결 과 률  보 고 합 니 다 .

2005. 6. 29.

예 산 • 결 산 소 위 원 회

위 원 장 

간 사 

위 원

송 대  헌 

이 기 수 

김 남 훈  

성 영 용 

이 상 일 

진 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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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제181회 임시회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피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5. 7. 1.

W l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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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6월 21일，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5년 6월 27일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〇제1차 소위원회(2005년 6월 27일)

〇제2차 소위원회(2005년 6월 28일)

2 . 제 안 설 명 의  주 요 내 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 • 의결을 얻고자 함.

나 . 주 요 골 자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B T L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리 예산으로 
의결을 얻은 후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임.

3 . 질의  및 답 변 주 요 내 용  : 생략

4 . 토론  주 요 내 용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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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심 사 보 고  주 요 내 용  

가 . 2005년 도  총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학교신설
다 목  적 교실  

( 체 육 관 》증 축
개 죽 비고

학 교  수 6 교 8 교 1 교 15 교

면 적 60,038m2 8’376rrf 942rrf 69,356 m2

사업비한도액 60,939 11,116 1,276 73,331

나 . 2 0 0 5 년 도  채 무 부 담 행 위 조 서

(단위 ： 백만원)

세부현황 년도
사업비
(추정》

연간상환소요액 (2007년 〜2026년》 채무부담 
행위액 

(20 년간》
비고

시설임대료 운영비용 계

초 - 중 *  고등학교 
신축 (6 교》

■ 5 期,939 5,101 1,066 6,167 123,341

초 • 중 * 고등학교 
다목적교실증축 (8 교》

■ 5 11,116 930 0 930 18,608

중학교
다목적교실개축 (1 교)

2005 1,276 107 0 107 2,136

합 계 73,331 6,138 1,066 7,204 144,085

6 . 종 합 의 견

위와 같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본 추경예산안은 민간투자사업(B T L )으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조기에 제공하고, 시중여유자금의 공공투자 연계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교육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고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투자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년 1월 27일 법이 개정되어 
교육시 설 이 포함됨 으로서 처 음으로 실시 하는 사업 입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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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 라 서 ，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사업 편익 증진，비용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며 

시설의 조기 확충이 필요하나 재정 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단위 사업 선정，사업의 타당성，시급성，재정사업 대비 우월성 

검토와 상환 재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간투자사업(B T L )을 선정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사업 추진 계획과 

시 • 군별 지역간의 안배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및 집행 시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민간 투자 심의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해당 분야별 전문가는 물론，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인사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의안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안 

또는 교육위원회 심의 전에 외부로 누줄될 경우 의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언론 보도 자료 제공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 수 의 견  주 요 내 용  : 해당없음

9. 기 타  필 요 한  사 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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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와  같이 심 사 결 과 를  보 고 합 니 다 .

2005. 7. 1.

예 산 • 결 산 소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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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81 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第 1 號

豫算 • 決算小委員會

______________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防년 6월 27일 (월요일》 11시 29분

議 事 B 程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예산 •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 시 29분 개회)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자리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11차 에산 • 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로 준용 

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 

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 

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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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 

도록 하겠습니다.

위왼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립■니 

다.

⑩ 이기수 위원

자리 앉으신 대로 안하셨는데 송대헌 

위원을 추천합니다.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제가요,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성영용 위원님 저는 추천하고 싶은테 

요.

⑩ 이기수 위원

내일 늦게 오신다고 그러네요.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알았습니다.

본인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본인을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본 소위원 

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⑩ 위원장 송대헌

우리 요번에 안건이 아마 예산이 BTL사 

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1회-제1차 예 • 결산소위원회]

•  위원장 송대헌

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 

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지금 순서롤 보니까 이기수 위■린, 김남 

훈 위원님이 간사를 안하셨네요. 이기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⑩ 성영용 위원 

추천합니다.

•  위원장 송대헌

네, 이기수 위원님 간사로 추천 받았습 

니다. 이기수 위원님이 간사로 주대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⑩ 간사 이기수

송대헌 위원장님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요번 에산•결산소위원회를  원만히 진행 

할 수 있게끔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 시 32분》2. 간사선출의건

(11 시 31분 》 ⑩ 위원장 송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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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저13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 

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며，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오늘과 내일 2 

일 간으로 하여 2004년도충청 북도교육비 특 

별회계세입 * 세출결산및예비 비지출승인의 

건과 2005년도제2회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 

계 세 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려 

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 

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림■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〇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송대헌, 간사 이기수,

제의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 회 -제 i 차 예 • 결산소위원회]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토 마치고 6 

월 28일 10시 제2차 소위원회에서 2004년 

도충청복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 

및예비비지 출숭인의건과 2005년도저12회 충 

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 다.

제1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산회틀 선포 

합니다.

감사합니다.

U 1 시 3 4 분 산회)

위 원 성영용, 이상일, 진옥경.

〇출석공무원 : 3명
교육국장 노재전,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f 公之 一厂 "SS"

- 예산 • 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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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81 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第 2 號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晩년 6월 期일 (화요일) 10시 00분

議 事 £1程  (제181회 임시회 제2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1. 2004회계 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2004회계 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및예비비지 출승언의 건

2.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회》

⑩ 위원장 송대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 • 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들은 2004년도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 

계 세 입 • 세틀결산및예비비지출숭인의건과 

2抑5년도제2회 충청 복도교육비 특별 회 계 세 

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 

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 계 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입 •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⑩ 위원장 송대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 

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안건별로 각각 보 

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안녕하십니까?

학교운영지 원과장 지문기 입 니다.

2004년도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 계세 입 • 

세출결산숭인의건에 대한 개요블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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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린 세입 • 세출 결산개요 소잭자롤 중심 

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1회-제2차 예 • 결산소위원회〕

► 참 조 :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 

회계세입 • 세출결산개요(별책 1)

지금까지는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설 

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 

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ᅳ 참 조 :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 록별 

회계세입 • 세출결산개요(별책 1)

이상으로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 

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⑩ 위원장 송대헌

학교운영 지원과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 및 에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위원님 좌석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중요사항 

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이 실무적인 사항 

은 담당 과장이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남훈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김남훈 위원 

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본 위원장으 

로서 결산목적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결산목적은 한 회계연도 중 교육청의 재 

정활동 결과를 지역주민, 교육위원회, 

시 • 도의회에 사후 보고하고 에산의 편 

성 • 집행 및 그 결과에 적정성을 분석 평 

가하여 이롭 차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 

영에 반영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풀론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 

으로서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위 

원회나 도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 

는 거라든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 

8조에 의하면 우리 교육위원들의 의결사 

항 중에 시 • 도의회에 제출할 예산 및 결 

산 이걸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결산이니 

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런 전개 조문과 목 

적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그간에 두서너 

차례 우리가 과거에 결산심의를 했습니 

다.

우리 오늘 여기 도의회에 선정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아홉 분의 결산요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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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한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테 이러한 내용들이 교육위원들이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 2004년도 

결산분이거든요, 되풀이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교육위원으로서 회의감을 많이 가지 

고 있어요.

하나의 의례 절차로써 하나의 요식 행 

위로써 이 두꺼운 결산보고서률 받는 것 

이냐, 가정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결산요원에 가담해서 그때서부터 참건이 

되어 가지고 잘 집행됐는가 적정한가 따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10여 일간 

했던 부분을 이 막대한 보고서에 담아 가 

지고 이 자리에서는 요식 행위 절차를 밟 

는 것 같아요.

또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아주 힐난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건 일과 

성에 그치고 말아요, 보고절차에 끝나는 

데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 

적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개선되거나 

그걸 반영한다든가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 

다.

그래서 오늘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절차 

에 따라서 하는 것 안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열 

심히 서류를 들여보고 하셨던 내용을 질 

문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 

고, 또한 답변하신 부분은 우리 2005년도 

예산집행이라든가 2006년도 예산반영에

철저히 그걸 반영해서 오늘 이렇게 한 식 

구들이 모아서 뜻을 한 의미가 있어야 되 

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려둡니다.

그래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김남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림"니다.

⑩ 김남운 위원 

김님■문 교육위원입니다.

1조 2천여 억원이 넘는 그러한 방대한 

교육에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서 오놀 결 

산심의를 하게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 

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 

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산검사의건서에 나온 것을 토대 

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거기 보면 

폐교재산 대부료 징수 소홀이라고 하는 

난이 있는데 이 폐교재산을 대여해 주고 

서 이 임대료를 한푼도 받지 못한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고 

3,229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 물 

건을 내가 임대료를 해 주고서 이 임대료 

를 받지 못한 그 사유가 무엇이고 또 이 

것을 갖다가 다시 징수하는 방안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 강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이 재산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든 임대료 

를 적기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2004년도

[제181회-제2차 예 • 결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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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제2차 예 •결 산 소 위 원 회 〕

같은 경우에 일부 임대료가 징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회들이 당초에 계약할 때는 일정기간 

내에 꼭 납부하도록 계약자와 계약을 다 

맺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계약자들이 제 

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하는 결과가 생 

겨서 아마 재력이 상당히 없어서 부득이 

납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 

료를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다 했습니 

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200만원 

정도를 받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이걸 받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 

도록 어떤 보중담보틀 징구하는 그런 방 

안을 강구해 가지고 미수납되는 일이 없 

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⑩ 김남뿐 위원

울론 집행청에서 임대료를 갖다가 달라 

고는 했읊 테지만 이것을 끝내 내지 않을 

경우에 어떤 법적 조치사항이 있나요?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아까 3,200만원이 2004년도 

말까지 납부가 안됐었는데 현재는 그 중 

에서 일부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주가로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 현재 1,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이라든

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전액 수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⑩ 김남른 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산심사를 했을 적에 그때 당 

시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들도 

다 같이 문제 제기한 부분입니다.

이 불용액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여기 

를 보면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잔액이라든지 아니면 

공사가 지연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든 

지 그런 부분을 례 놓은 행사부분에서 교 

육행사 부분에서 그 행사 자체를 하지 않 

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100% 발생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50%에서 99%에 이르는 불용 

액이 기건이 나왔고 100% 불응액이 26건 

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공보감사담당 

관에 행정직 급여관리가 예산 자체가 하 

나도 집행 안 된 상태이고, 또는 초등교 

육과' 학력신장지원 이런 부분이 쭉 해서 

26건이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 처리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예산사업을 갖다가 추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발생했는지 거 

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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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이러한 전허 집행을 추진을 

못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 하실 건지 거기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 

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 강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산 

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서 이런 불용액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여 

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유 

로 어떤 사업이 변경된다든가 어떤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 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 

가 할 경우에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불용액이 

상당히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 
런 불용액이 더 감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고요, 공보담당관실에 불 

용액 100% 나온 사항은 당초에 사진자료 

DB 구축하기 위한 요원을 1명을 임용을 

해서 1년 이상 이렇게 임용을 하도록 되 

어 있었는데 중도에 퇴직하는 관계로 퇴 

직금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서 부득이 요 사항은 퇴직금 사유가 발생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

다. _

그 다음 사항은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⑩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첫째로 초등교육과 사항으로 결산서 

132쪽에 특수학교 학력신장지원 관서운영 

비 32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는 특수학 

교 학력신장 관서운영비에 대한 교육인적 

자원부가 후원하고 국립 특수교육연구원이 

주최 하는 특수교육 정 보화대회 가 있습니 

다. 여기에서 2003년도에는 특수교육옹 

소프트웨어 및 정보화기자재 전시회를 

시 • 도교육청에서 전시희#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이게 변경이 되어서 

정보관련 업체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 

어라든지 특수학교 또 교실모형 이러한 

전시회를 정보관련 업체가 주관하도록 전 

시회가 변경됨에 따라 불용액이 전액 발 

생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결산서 152쪽에 나오는 중 

등교육과에 행정직 급여관리에서 비정규 

직 보수가 100% 불응액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도서관을 위한 일용직 사서보 

조원을 2003년 7월 1일부터 7 5 명을 임용 

하고 있는데, 1년 이상 근무한 자의 퇴직 

금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마는 재계약으 

로 인해서 퇴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 됐습니다.

[제181회-제2차 예 • 결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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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0%된 것 다시 1건 말씀드리면 결 

산서 176쪽에 교육정보화과 종합정보관리 

시스템구축 용역비 1,300만원이 전액 불 

용^됐는더L 이것도 아찬가지토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비오디 자료편집 용역비는 사 

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과 이 가상 

스류디어시스템 머츄얼시스템이라고 하는 

데, 구축으로 고품질 에듀테이트먼트 콘 

덴츠를 그 인터넷 교육방송으로 서비스할 

에정이었는데 그 자료 개발이 중복됨으로 

써 방지코자 재편집 용역비를 불용시켰으 

며, 그 다목적멀티비전 ‘ 동영상물 용역제 

작비가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홍보자료 

로 탑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외부 

용역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선생님들 중심 

으로 자체 제작함으로써 전액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잎:으로는 이와 같은 전액 불용액되는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교육부의 정책변 

경에 의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예상계 

획을 잘 수립해서 불용액이 전액 발생하 

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  김남분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청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는 우리 자 

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사업을 갖다가 하 

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정책변경으로 인해 

서 발생한 불용액 요인이라 말씀하셨는

데, 여기 보면 지역교육청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에서 어느 교육청이라고 할 것 없 

이 전부 다 들어가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 

보면 학력경시대회, 인사관리, 교단선진 

화 이런 것이 쪽 있는데 이 지역교육청에 

서 불용액이 1〇〇향 발생했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불용액 100% 발생한 것이 전체 금액 1 

억 4,951만 1,000원인데 금액적으로는 적 

으나 이것이 26건이라는 것이 사업을 안 

해서 100% 불응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계 

획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 

는데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 

슷한 계획이 변경된다든가 취소된다든가 

또는 어떤 당초에 사업이 발생하지 않는 

다든가 이런 사업 때문에 대부분 그런데 

요, 뭐 개중에는 당초에 예산편성의 어떤 

치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지역교육청 

지도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⑩ 김남운 위원

예산심의롤 저희들이 할 적에 지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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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분은 지역에서 일단 사업을 갖다가 확 

정해서 본 도교육청을 통해서 율라온 것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밀히 따지지 않 

았습니다.

안았는데 거기에서 올라온 예산부분이 

사용도 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액으토 남' 

는다고 할 경우에는 다음부터 예산을 수 

립하실 적에 엄격히 심사를 하셔서 이러 

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 

겠습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치밀한 예산편 

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⑩ 김남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 

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국고 교육부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덜 왔습니까, 정확하게 

에산손실이 얼마입니까?

⑯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 획 관리 과장 박영 하입 니 다.

보통교부금이 50억， 양여금이 315억 정 

도 덜 왔습니다. 총 365억 정도가 덜 왔 

습니다.

⑩ 김남룬 위원

그 365억이 덜 옴으토 해서 우리가 사 

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 365억이라는 결손금이 발생했을 당시

에 교육부로부터 어떤 거기에 대한 합당 

한 사유가 있는 공문읊 저회들이 받은 적 

이 있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말씀해 주셔 

야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 지 원과장입 니 다.

받은 것 없습니다.

•  김남룬 위원 

받은 것 없습니까?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  김남운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왜 365억이라는 돈이 

안오느냐 하는데서 여기서 질의한 공문이 

있습니까? 교육부에 예산에서 365억이라 

는 돈이 안왔는데 거기 교육부에서 아무 

에기도 없는데 우리도 또 아무 대응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왜 365억이라는 돈을 안왔느냐 

하는 데에서 교•육부에 낸 공문은 있느냐 

얘기예요.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공문으로는 없고 유선상으로만 독촉했 

습니다.

⑩ 김남뿐 위원
그러면 아무 근거가 없네 지금 그렇죠.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각 시 • 도가 똑같은 사항이라 저희들 
〇 )..........

— 433 *-



[제181회-제2차 예 • 결산소위원회]

⑩ 김남분 위원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예산을 정당하 

게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적당한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될 걸로 

보는메 중앙에서부터 안왔다고 해서 여기 

서 아무 애기도 안하고 전화로다가 왜 돈 

안줍니까, 국가 예산이 없다 그러면 끝나 

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거기에 합당한 대응조치를 해 

서 완전한 답변을 얻어서 놓는 것이 집행 

청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일 했다고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에산 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 

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당초 예 

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종 착정 

교부되어서 내려올 때 어떤 세금이 세수 

가 부족해 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이렇게 

적게 내려온 것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에 대한 대웅은 적 

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그렇 

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세수부족 

으로 인해서 적게 내려 왔다고 통보가 왔 

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대응을 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 

희들이 적극 대응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 다.

⑯ 김남뿐 위원

그래 365억에 대한 결손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 과장 박영 하입니다.

국고 세금결손에 의해서 결손이 됐기 

때문에 자'금'을 갖다가 요번 주경예산에 

기채를 했습니다. 국고로 보존되는 기채 

가 95억, 또 자체부담으로 그것만 기채로 

했고 우리가 자체로 기채할 수 있는 것이 

219억인데 그것은 기채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긴축재정을 해 

서 그걸 갚아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⑩ 김남운 위원 

본 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송대헌

김남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⑩ 간사 이기수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결산서 만드느라고 수고들 만이 하셨다 

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 

니다.

지금 앞에 김남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 

는데 불용액 처리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사업을 안해 갖고 생긴 불용액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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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퍼센트 편성을 해야지 되느냐 기준에 

묶여 갖고서 해마다 그렇게 편성하는 건 

지, 매년 보면 사실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해 갖고서 예비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결국은 전체적인 불용액 

퍼선트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면 총 예산에 예비비 

로 173억인가 편성해 갖고서 한 31억이나 

요 정도 쓴 것 같고 140억 가까이가 다시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안해 갖고 불용액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해마다 결산검사에 

서 지적이 됐는데, 이런 불용액이라든지 

또는 생겼을 때는 바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갖고서 어느 사업에다가 다시 편 

성해 놓고서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사업을 구완해서 교육사업을 우리 

가 해야 되는 에기인데, 이거 외에 이렇 

게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고 또 추가 

경정예산이라도 편성해 갖고서 불용액의 

퍼선트를 줄여주어서 교육예산이 효율적 

으로 투자될 수 있게몹 그렇게 해야 되는 

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 

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에비비는 

’ 91년까지는 저회들이 수준으로 예산

지는 0.5%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 

니다.

2004년도부터는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연간 수요를 감안 

해 가지고 편성을 2004년도부터 해 왔는 

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대한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경에 

적정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한다든가 이렇 

게 해야 되는 건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예비비의 성격은 잘 아시는 대 

로 예즉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어렵 

습니다. 어렵고 여러 가지 재해라든가 이 

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 에상치 

못한 많은 금액이 소유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은 유지시켜서 세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한 

0,5%정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 

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 

면서 그런 사유가 점차 줄어든다면 추경 

이라든가 이런 때 반영을 해서 어떤 적정 

한 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 

게 노력읊 해나가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럼 2005년도 에산은 에비비 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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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 됐습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당초 본 예산에서 한 1%정도 가까이 됐 

었는데, 1차 추경하면서 한 0.5% 수준으로.

⑩ 간사 이기수

당초는 1%에서 추경에서 0,5% 했죠.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1.

⑩ 간사 이기수

1조 2천억 예산이라고 하면 0.5%만 해 

S ............

⑯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한 60억 가까이 됩니다.

⑩ 간사 이기수

60억 가까이, 0.5%를 편성했:을 경우에 

도 한 62억 이렇게 되는 에기인데 금년에 

예비비 사용이 거의 32억 정도밖에 안 되 

는 예산을 그렇게 본다면 그걸 자유롭게 

w  예비비 편성을 법으토 정해지지 않았 

다면 퍼센트를 낮웠어야지 되는 거 아닌 

가요, 0. 5%보다는.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 

히 동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상치 못한 많은 금액이 이렇게 나올 경 

우에는 담•리 조기에 복구를 한다든가 긴 

급 지원한다든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여유 있 

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예산상에 말입니다. 변경하는 항목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편성이 과다해 

서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예비비가 

부족했을 경우는 그거는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항목은 없어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다른 예산으로 편성됐을 경우에 그 예 

산을 에비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⑩ 간사 이기수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해도 어렵습 

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의결을 거친다든가 도의회를 거친다든 

가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 

면 긴급 지원해 준다든가 할 경우에 바로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 

을 수밖에 없습니다.

⑩ 간사 이기수

그래서 사실 인건비 과다 편성도 불용 

액의 요인 중에 하나고 전허 사업 안한 

것도 그렇고 예비비가 가장 큰 원인이 되 

는 얘기인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 

해서는 에비비 편성의 퍼센트를 규제하지 
않는다든지 • 하면 아주 대폭 플여 갖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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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액이 과다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 

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알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지금 종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라든 

지 다른 사회단체에서부터 들어온 예산이 

한 때는 그걸 그냥 들어온 것을 지역교육 

청에다 나누어줘 갖고서 예산항목에 수입 

도 안잡고 결국은 세입도 안잡고 세출부 

분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금년 같으면 먼저 2004년도 예산에서는 

결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다른 단 

체에서 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문제 특히 진로 같 

은 경우에 보면 말입니다. 청주 • 청원에 

서 팔린 소주에 대해서 1병에 얼마큼 해 

서 교복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이 

됐을 멘데 그런 예산은 잡지 않고서 그대 

로 청주 . 청원교육청에 나누어주고서 세 

입에도 안잡고 세출도 안잡았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보세요.

진토 같은데서 소주 1병 먹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소비량이 얼마로 해 갖고서 

청 주 . 청원학생들 교복지원비로 해 갖고 

서 지원한 것이 있을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단체 

에서 지원을 하던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 

가 할 경우에는 세출에산에 편성해서 지 

출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단체에서 어떤 

기관에 어떤 목적을 지정해줘서 뭐 이렇 

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편성이 안 되 

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⑩ 간사 이기수

그거 있다가 파악하기 어려우면 말입니 

다. 복지단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리•든 

지 진로주조라든지 이런데서 교복지원이 

라든지 급식비 지원에서 들어온 금액 같 

은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예산상에 어 

떻게 나타■났는가 이걸 유인물로 해 주세 

요. 지금 바로는 안되더라도.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추가 검토률 해 가지고 자료 

쁠 제출 드리겠습니다.

[제181회-제2차 예 • 결 산 소 위 원 회 ；1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⑩ 간사 이기수

불요불급하고 긴급하게 발생했을 경우 

라든지 또는 연말에는 교육위원회 승인을 

거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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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원님들한테 승인전 예산사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은 적도 있는데 그 

헌황을 유인울읊 주시고, 또 사용전 승인 

을 했다든지 그 예산을 반드시 교육위원 

회에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일단은 긴급하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집행을 했고 하지만 차후에 교육위원회 

숭인을 거쳐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부 

분을 그것도 유인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알겠습니다.

⑩ 간사 이기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정부에 

서 하는 사업 중에 일환이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에서는 어떤 재량된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 단체의 신문에서 제가 본 걸 

제가 말씀드린다면 요번 일산에서 한 교 

육혁신박람회 그것이 소요에산이 120억이 

라는 예산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전체 그 

런데 정부가 120억을 국가예산에서 중앙 

정부 에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북교육 

위원회 교육위원의 요구자료에 의한다면 

전북 같은 데가 7억이 소요됐다고' 합니 

다. 7억이 지역교육청에서 7억을 중앙 교 

육부에다가 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 다 

를 수 있습니다. 들론 박람회를 해 갖고

[제181회-제2차 예 • 결산소위원회〕

서 거기 효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지 

대한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의 교육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지만, 결식아동 급식비 

라든지 아주 불요불급한 교단선진화 부분 

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깎아가면서 

과연 거기다 120억까지 투자할 수 있겠느 

냐 하는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견해도 방습 

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그 혁신 

박람회 그쪽에 교육부 중앙정부에다가 우 

리가 그쪽에다 지원한 액수가 얼마가 되 

며, 또 여기서 '본다면 지금 선생님들하고 

학부형들하고 이렇게 해 갖고서 천여명 

이상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예산의 보조관계는 어떻게 

됐으며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읊 

한번 서면으로 이따가 지금 바로 빼기는 

어려우니까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지금 2004년도 횽보비에 대해 

서 쓴 내역을 주시고, 전광빈시설 같은 

것이 얼마가 들었으며 전기사용료 같은 

것이리•든지 그 외 부대비용들이 얼마•나 

됐는지 이따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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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부분은 그 서류를 받아보고서 

다시 한번 재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드렸습니다.

⑩ 위원장 송대헌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결산검사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들 많 

이 하셨습니다. 이미 결산검사위원회로부 

터 결산검사의견서까지 나와 있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2004회계년도 세입 • 세출 

의 결산, 계속비 •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 

월비의 결산, 채된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금고의 결산내역을 지방재정법 둥 관 

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 

습니다 .’ 하고 결산검사위원 9명의 서명날 

인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의견서까지 만든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도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한번 더 살펴보고 잘못된 것 

이 있으면 다음에라도 시정하라고 하는 

뜻에서 아마 형식이기는 하지만 이런 절 

차를 거쳐야 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좀 긍금했던 점 몇 가지만 부분 

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세출결산 중에 이월사업비 

가 475억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요걸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이 36건, 사고이월사업이 15 

건 됐습니다.

2003년도하고 대비표롤 하나 조금 만돌 

어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비가 몇 건 

에 얼마, 사고이월사업비가 몇 건에 얼마 

가 하는 것을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주셨 

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 회 -제 2차 예 - 결산소위원회]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

(끝에 실옮)

그리고 채진 • 채무 중에서 채무액의 차 

입금이 207억 1,9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 

다. 이 차입은 어느 기관에서 어떤 형식 

으로 차입읊 했고 상환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대헌 

관계관 설명하시죠.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재정융자특 

별회 계에서 교원명 예퇴 직 수당 재원으로 

’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입 니 다. 명에퇴 

직수당 재원으로 938억 310만원, 그 다음 

에 학교통폐합지원비 또 학교신설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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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회 -제 2차 예 • 결산소위원회]

182억 해서 총 한 1,120억 정도를 차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2004년도 말까지 저희들이 한 913 

억 정도를 상환읊 하고 2004년도 말 현재 

로 207억 정도가 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 기 원금이라든가 이자상환 대 

부분 국고에서 지금 지원해 줘서 상환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⑩ 이상일 위원

요거는 전액 국고에서 앞으로도 충당이 

되죠.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너1, 그렇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얘기 

가 될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순세계잉여금 

이 2004년도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 

래서 왜 이렇게 잉여금이 많으냐고 우리 

가 책임을 물으면서도 내심 다음에 정책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쪽으로도 평가 

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되 

지 않아서 정책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는 

데 그 교원인건비, 교직원인건비가 불용 

액이 3.1%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인건비 불용액이 

몇 %에 얼마였는가 하는 것도 다음 자료 

에 한번 내주시고, 가능하면 이 인건비

불용액 이게 조금 남을 수 있도록 상향해 

서 하는 책정하는 방법은 없는지 사실 돈 

이 남길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서 좀 

남겨 가지고 목 부득이 해서 써야할 때 

좀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인위적으로 높여서 책정할 수 

는 없고요, 그게 이제 전년도 7월 1일자 

정원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정해진 
산출공식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높이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가 재 

정형편이 어려울수록 어떤 결손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데 불응액이 

남으면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습니 

다0}는 그걸 높여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2003년도의 인건 

비 불용액은 저희들이 3. 7%정도가 있었는 

데 2004년도에는 2. 效성로 불용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그리고 세입 • 세출결산서 가지고 몇 가 

지만 궁금한 것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12쪽 보면은 수납액 내용 중에 예금이 

자수입이 있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47억 

1,286만원 되어 있죠, 그래 지금 저금리 

시대에 나머지 예금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 440



[제181회-제2차 예 • 결 산 소위원회；]

지, 사실 이자수입이 잘 관리하는 것 잘 

못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교육재 

정에 보템이 되는데 현재 어떤 방법으로 

예금이자수입을 하고 계시는지?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c f .

현재 국고로부터 어떤 자금이 내려온다 

든가 하면 향꾸에 자금소요액이 어느 정 

도인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저희들이 보통 환 

매채라든가 이율이 높은 환매채라든가 어 

떤 기업예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일정기 

간읊 정해서 예치를 해서 예금이자가 최 

대화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 

고 있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금고는 거

의 능협에서 발생하는.........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대부분 농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다른 금융기관과의 대비표 같은 것이 

좀 습니 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辭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⑩ 이상일 위원

다른 데 좀은 금융상품 저축할 때가 있 

으면 그것도 찾아보는 게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한번 봐 주시죠.

19쪽에 보면 이월내역에 청주운동중학 

교, 용성중학교, 송절중학교 토지매입 지 

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 돈이 이 

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 

은 어느 정도입니까?

•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기 획 관리 과장 박영 하입 니 다.

운동증학교하고 송절중학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저회들이 그래서 1 

년 정도 이렇게 신설학교 연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성중학교는 LPG가스 충전소가 

옆에 있어 가지고 그 관계토 해서 좀 지 

연됐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그것도 1년 

정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여기 다음 개교일자도 불투명 

하겠네요?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네, 1년 정도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상일 위원

대개 문화재청에서 감정결과가 얼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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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걸려 나읍니까?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지표조사 하는데 6개월 걸리고 지표조 

사 결과 보존지역으로 되면 저희들이 땅 

을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절중학교는 보존지 

역으로 되어 가지고 택지 부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래서 대 

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표조사 

하는데

⑯ 이상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주일신여중 운동부 

휴게시설 신축도 추가 재원 획■보 후 발주 

로 공기가 부족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 

게 추가 재원 발생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까, 규모는 어느 정도 어떻게 확 

보할 건지?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신여중 운동부 휴게시설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은 1억 5,000정도률 예산을 

세웠었는데 소방법이 개정됨으로써 추가 

재왼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500만원 정도를 추가 확보를 해서 시설 

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공기가 부족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중등교육관리과 

소관에 TV청소년 금연캠페인 2,000만원이

[제181회-제2차 예 • 결산소위원회；!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이월사유를 

보니까 금연캠페인 계약기간 미도래 그랬 

는데 계약기간이 언제고 그러면 금년도에 

계약해서 집행할 수 있는 건지 우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흡연교육사업 중 금연캠페인이 명사초 

청 TV률 통한 캠페인을 벌이도록 그 예산 

이 되어 있는데 그게 대중매체 훨'용을 통 

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TV에서도 보셨겠 

지만 그 캠페인 만료기간이 금년 7월까지 

이기 때문에 만료기간 경과한 후에 계약 

에 대한 이행결과에 따라 에산을 집행하 

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걸토 일■고 있습니 

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⑯ 이상일 위원

그럼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작 

년에 명시이월 됐으면 

⑩ 교육국장 노재전 

작년에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 가능한 겁니다.

⑩ 이상일 위원 

가능하죠?

⑩ 교육국장 노재전

네.

⑩ 이상일 위원

그 다음에 616쪽에 한번 거기 교원명예 

퇴직수당이 나옵니다. 거기에 지급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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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5명, 중등 24명 그러는데 이것도 

불용액이 2억 4,646만 8,000원이 불용액 

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발생한 사유는 명 

예퇴직신청자 중 명에퇴직을 하지 못한 

교원이 있습니까? 616쪽에 

⑩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명예퇴 직수당에 당초 6,500만원 정도해 

서 5명을 계상해서 편성했고 그런데 2004 

년도에는 4명밖에 신청인원이 없었기 때 

문에 사립학교 보존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할 때는 명예퇴직이 

잔여기간이 긴 걸로 생각했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기간이 짧은 관계로 평균 단가 

가 6,500 잡았던 것이 4,000만된 정도 지 

급됨으로써 단가보다 감"소됐기 때문에 불 

용액이 한 1억 6,400발생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거기 불용액이 2억 4,646만 8,000원으 

로 되어있는데?

⑩ 교육국장 노재전 

제가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사립학교 분이고 

중등학교 퇴직도 그 퇴직인원의 변경에 

따라 당초 예상인원보다 작고 1명만 신청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용액이 공립에 

서 퇴직인원이 2월말에 10명, 8월말에 5

명 15명인데 그 계획인원이 감소됐기 때 

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 

다.

⑩ 이상일 위원

요런 거는 에초에 조사하실 때 좀 정확 

하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 

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640 

쪽에 보면 거기 교괴•서 무상지원이 나옵 

니다.

교과서 무상지원이 나오는데 초등학교 

51개교, 중학교 26개교 그래서 예산액이 

있고 여기도 불용액이 2억 2,997만 6,000 

원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과서 무상지원 인원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됐던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 

어서 이렇게 무상지원 액수가 많이 남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 획 관리 과장 박영 하입 니 다.

교과서 대금은 저희들이 에산을 편성할 

때 인상률을 15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 

제로 교과서 인상률은 5%로 내렸기 때문 

에 그 차액이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 

겠습니다.

⑯ 이상일 위원

인상률을 높게 잡아놨는데 많이 안 올 

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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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이상일 위원

마지막으로 658쪽에 영동교육청 소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각종 체육대회 지원으로 각 

종 대회 출전대비 훈련비 및 출전비 이게 

1,817만 2,000원이 남았어요. 제가 생각 

하기에는 일선 교육청의 학교들이 각종 

대회를 치르면서 경비가 부족하다고 늘 

하소연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영동 같이 작은 교육청에 그런 훈련 

비 및 출전비가 1,800만원씩 남았는지 그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입니다.

영동교육청의 체육활동 지원비가 잔액 

이 발생한 사유는 육상선수 합동문련비 

초등학교인데 집행잔액으로 동계훈련 일 

부 선수가 도 훈련에 합숙 참가하는 바람 

에 잔액이 생긴 겁니다.

⑩ 이상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기왕 배정이 됐으 

면 다른 부라도 도와서 조금 여유있게 해 

주지, 사실 대회 출전하려고 하면 담당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경비 한번 마 

련해 주느라고 핑장히 곤욕을 치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영동교■육청에서 지출할 

돈이 도에서 지출하고 남았으면 부족한데 

지원해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 

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이런 거 체육부 

하나 키우고 하려면 이•주 힘들고 안하려 

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도 체육 

활동을 기피하고 부모가 안시키려고 하는 

더1, 경비까지도 부족해 가지고 합숙소라 

든지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해야 되고 이러니까 

안하려고 하는데, 작은 액수지만 1,800만 

원씩 남으면 영동교육청의 다른 학교에도 

지원해 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 

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약간의 관 

항목을 바뭐서 유동할 수 있으면 그쪽 교 

육청에 배정된 돈은 지역교육청에서 훨■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신의 폭을 넓혀주 

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쓴 돈이고 이미 결산검사위원회 의견까지 

붙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뭐 어떻게 

바끝 수도 없고 하는 거지민, 제가 서두 

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것을 이런 

절차를 밭는 것은 그래도 조금 내년 집행 

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뒤들아보는 의미에서 이런 절차를 

밟는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문제 같지만 평소에 제가 잘 모르 

고 또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 

문읊 드렸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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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2005년도 결산에는 

이런 게 이렇게 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⑯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잘 알겠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제 질문 마치 겠습니다.

⑩ 위원장 송대헌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장시간 됐기 때문에 11시 20분까•지 정 

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시 10분 정회》 

(11 시 21분 속개》

⑩ 위원장 송대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률 선포합니다.

진옥경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이어서 또 다시 

2004년도 결산을 맞이하게 되면서 여전히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생각 

이 듭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이 교육위원들은 검사된 내용들의 항'목들 

만 주요항목들만을 이 결산서를 받아들기 

때문에 과연 그 안에서 제대로 되어 있는

지에 대한 검사는 전허 할 수가 없는 상 

태이고, 결국 커다란 항목들만을 가지고 

정리된 것을 다시 심의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매우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둣 

이 지방의희 의원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교육위왼이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행청 관계자께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뭐보겠습니 

다.

교육위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 

다고 생각하시는지 관리국장님께서는 먼 

저 말씀을 해 주시죠.

•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방의회 

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할 때 교육위원 

님이 들어가는 것이 저도 상당히 타당하 

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결산검사위원 위촉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에서 도의회에서 하기 때 

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저 

희들이 어떤 위원을 검사위원으로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 

고, 저희들이 다른 어떤 기회가 있다면 

그럴 때 한번 또 그런 교육위원님들이 그 

런 위왼희에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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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그럴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번 어떻게 

하는가는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집행청 

입장에서.

⑩ 진옥경 위원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있었 

을 때 강력하게 도의회에다가 어필을 의 

사표시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일 전 의장이나 지금 현재 

고규강 현 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된리 

를 주장을 그렇게 크게 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한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를 결 

산검사 대표위원들이 내시고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는 매우 진부한 형태의 

정리를 첨부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은 결국 진한행사 

부분에서 도의회가 결코 교육위원회를 파 

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또 그런 파트너십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김'으로 생 

각합니다.

이미 결산검사를 심의나 이런 부분들은 

불용액 부분에 대 한 과•다 잉 여 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질책과 함께 차기 년도의 

예산에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되도록 촉구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

[제 ■ 회 -제 2차 예 • 결산소위원회：!

고 또 50%에서 100% 불용률 비율이 있는 

기건에 17억 정도 예산과 그리고 100% 불 

용률의 26건 1억 4,000에 관련한 이 예산 

에 관련해서는 왜 첨부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 
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언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결산심의를 늘 하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이 들어서 어떤 한 항목에 집중해서 관련 

한 자료들을 받고 그리고 또한 일선 학교 

에서 그것들에 어떤 사용결산 내역들과 

대조해 보고 요런 과정들읊 짧은 시간이 

지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도 뒤늦게 알았지만 특 

별교육 재정수요 지원비라고 명칭 되어 

있는 교육감 재량비라고 흔히들 많이 말 

씀하시는 부분들을 사용내역서를 2004년 

도 내역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 

한 항목과 그리고 항목들읊 득 살펴보았 

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학교를 각 지역교육청 

별로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임의로 

표집을 해서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비가 

어떻게 일선 학교회계에 편입되고 또 사 

용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서와 결산서에 적 

정하게 표시가 되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보는 것은 나름대토 의미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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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예산서를 제가 받아보 

고 정리를 하기는 나름대로 급하게 했지 

만 학교 예 • 결산서를 엊저녁에 받았습니 

다. 그래서 밤을 새가면서 이것을 다 보 

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비라는 것이 선심성 예산이구나 하는 

것 이상의 어떤 특별한 의미를 제가 부여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 

니다.

32억여원이 지금 책정이 되고 이것을 

감액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그 

간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제가 학교의 어 

떤 항목들을 쭉 보면서 과■연 이 에산을 

따로 마련해야 되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뒀거든요, 여기어1 대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특별교육 재정수 

요 지원비는 잘 아시는 대로 ’ 93년도부터 

이 제도가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어떤 긴급한 재 

해 복구롭 요한다든가 또는 어떤 교육시 

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더 수 

요가 필요하다든가 이런데 사용하기 위해

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된 

에산인데, 현재 전체 총 예산에 0.3%정도 

를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〇.，중 

에 지금 말씀하신 투자교육 지원사업비는 

한 80%정도 그 다음에 경상교육 지원사업 

비는 한 20%정도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 

니다.

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 

는데 대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학교어} 

서 어떤 긴급하게 목 필요하다 하는 경우 

에 그걸 검토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저 

희들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선심성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때 판단을 해서 학교에서 목  필요하다 

또 어떤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학 

교교육을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 

다.

앞으로 혹시 그런 어떤 다른 용도로 사 

용하거나 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 

은 앞으로 층분히 고려해서 사응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⑩ 진육경 위원

타 시 • 도는 어떤가요?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타 시 • 도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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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요 0.3%라는 게 우리 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전국 시 • 도 공통사항 

으로 정부에서 정해진 비율로 알고 있습 

니다.

⑯ 진옥경 위원

저도 그 비율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무슨 도서실 리모델 

링이라든지 그 지붕방수라든지 이런 것들 

은 하루 이틀에 그냥 갑자기 생겨나는 어 

떤 수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실 때 지역교육에 

서 관내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들이 

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수렴을 하시 

고, 어떤 학교에 울론 한정도 없겠습니다 

마는 올해에 어떠 어떠한 것들을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우선 순위를 학교마다 

있는 것을 수집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그 

냥 에산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지, 특별히 

이게 무슨 선물도 아니고 또 그것의 성격 

이 일정하지도 않는 이런 에산들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이 예산의 의미블 

부여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관행이라고 하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으로써 무마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 고一- 서 ' [ 、

왜냐 하면 이것이 그때그때 긴급하게 

갑자기 작년까지는 새지 않던 지붕이 올 

해 갑■자기 센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긴급하게 요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도서실 리모델링이라든지 가 

사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 

에서 구태여 책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 지금 교육감 

님이 계셨으면 이런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었을 멘데 핑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교육감님이 되시든지 간에 이런 어 

떤 생색내기 혹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 

을 때에 마음을 사두자 선거인단이나 아 

니면 일선 학교의 관계자 분들에게 선물 

을 주면서 마음을 사두고 다시 차기나 이 

런 것들을 기약하는 이런 형타!의 예산이 

라는 것은 매우 불건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학교마다 

의 어떤 제가 표집으로 해서 예 • 결산서 

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계략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가 있는데 예산서에 세입예 

산과 세출예산이 있고 또 결산서도 그렇 

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일일이 다 말씀을 드 

려야할지 제가 표토 만들어서 제출을 해 

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것 

이 좋으시 겠습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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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잘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 

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세입예산 

에서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비라는 명칭 

을 쓰는 학교는 많지 않고 그냥 일반 목 

적사업비의 하나로써 그냥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일선 학교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더욱이 그렇게 말씀 

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산뿐만 아니라 결산에 있어서 

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 

지 못하고 또 조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때 

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학교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그냥 포함시 

켜서 목적사업비의 일환으로 그냥 넣는다 

든지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정기간동안 톡 

별교육 재정수요 지원비가 책정이 된다면 

에 • 결산서에서 분명하게 그 부분을 표기 

를 하고, 또 그것이 결산부분에서도 시설 

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그

내역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이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요 내용들을 학교마다 좀 차 

이가 있고 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학교 

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예산서에는 들어 

와 있는데 결산서에는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지금 NEIS상으로 예산서를 저한 

터1 주셨는데 추경에산이라는 개념이 없습 

니까? 예산서에 추경예산읊 저한테 제출 

한 학교는 한 두 개의 학교에 불과하고 

거의 다 지금 그것이 그냥 추경을 반영한 

예산서 하나로 일원화되어 있는 것을 제 

가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선 학교에 

서는 어떻게 학교운영위원들이 예산 • 결  

산 심의를 하게 됩니까? 저는 이런 부분 

들이 매우 궁금합니다.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제가 예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한 개의 세입예산서와 세 

출예산서률 주고 그 안에 11월이나 12월 

에 책정된 특별지원비가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추경예산서는 그러면 없 

는 것인지 아니면 저한테 제출하는 용도 

가 지금 이것을 모두 합산해 가지고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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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를 저한테 제출한 것인지 궁금합니 

다.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 과장 박영 하입니다.

그 자료에 전부 합산해서 추경한 내용 

이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서가 있기는 합니까?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여 1.

⑩ 진옥경 위원

학교마다 있고 저한테 제출을 할 수는 

없습니까?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 요구하시면 가능합니다.

⑩ 진옥경 위원

제가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추적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잘한 학교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과 세출에산 그리고 

결산 이런 것이 아주 뭐랄까 일목요연하 

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든 항목들을 다 볼 수는 없지만 

특정항목읊 제가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학교운 

영위원들이나 구성원들이 보아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겠구나 그런 학교 

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있 

습니 다.

[제i 8 i 空卜제2차 예 •결 산 소 위 원 회 〕

그래서 이 결산부분에서 제가 도교육청 

에서 학교회계 전출금이 되겠죠. 전출금 

이 도 예산에 있기 때문에 학교예산의 전 

입금을 제가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 

요. 그래서 조금 길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과 결산에 대 

한 학교운영지원과 단위에서의 어떤 수시 

적인 점검과 독려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러면 요것들을 정리를 소략하게 

한 부분들도 있고 급하게 하루만에 하는 

바람에 제가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표가 

되면은 한번 제출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송대헌

진옥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성영용 위원

성영용 교육위왼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 • 세 출  결산서롭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검사의건서 34쪽에서부터 

37쪽까지 그 내용 중에서 18번에 청주교 

육청, 26번 충주교육청 우선 세부적으로 

얘기드린다면 청주교육청 소관 교단선진 

화 학교회계 전출금 불용액이 1억 2,600 

만원이 되고 충주교육청은 6,650만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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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교육청 이 2,840만원 , 진천교육청 이 350 

만원 전부해서 거의 50%이상이 불용률이 

되는데, 1〇〇% 불용률인 12번의 제천교육 

청 교단선진화 350만원과 15번 난에 있는 

청원교육청 350민:원, 17번에 청원교육청 

350만원 둥은 직접교육비로써 이게 조기 

에 투자되어야할 템데 조기에 투자가 안 

되고 과■다하게 불용처리된 이유가 된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조기에 투자되어서 교육활동에 훨■용이 되 

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산은 

조기에 투자가 되어 가지고 적기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라든가 

또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국가재정이라든가 세 

수와 관련해 가지고 늦게 교부되는 경우 

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시기롤 놓치는 경우가 좀 있습 

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어떤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가 이걸 

잘 정해서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 

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⑩ 성영용 위원

늦게 교부된다고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투자를 안하면 되잖아요, 근데 억지로 집 

어넣고 못쓰는 이유가 됩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자금들 

이 적정기간 내에 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바핀다든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⑩ 성영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서 관 

리방향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는 방향 

이 품겠습니다.

이러한 직접 교육비에 투자될 금액을 

전액 내지 거의 50%이싱" 불용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또 자금활 

용에 관한 운영의 묘가 전허 없다고 생각 

이 됩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앞으로 그런 점을 잘 고려해 가지고 철 

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⑩ 성영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검사의건서 36쪽에 폐교재산 

대부료 미수납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징수가 됐나요? 제천교육청 및 단양교 

육청에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⑩ 기러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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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⑩ 성영용 위원

그러면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산개요 17쪽 아까 이상일 위 

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청주일신여 
중 운동부 휴게시설 신축공사 사고이월이 

1억 4,839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소방 

법 개정에 따른 문제라고 했는데 이 소방 

법 개정여부를 사전에 알아보지 않았나 

요?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소방법이 몇 개 개정이 됐습니다, 

주경에 저희들이 주경 에산편성 이후에 

소방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당초에 반영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⑩ 성영용 위원

우리 1회 추경이 2004년 5월 28일 확정 

되고 2004년 5월 29일 소방법이 개정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하루 차이인데 개정 

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종이 한 장 넣었 

다 떼는 정도의 절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반영시키기가 

어렵고, 저회들이 1회 추경이 5월 28일 

확정이 됐지만 1회 추경 예산편성 작업은 

한 2개월 이상 전서부터 완성이 되기 때 

문에 반영될 수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점 

을 고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81회-제2차 예 • 결산소위원회;!

⑩ 성영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17쪽에 교원안전망 구 

축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결혼자금이나 전' 

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액이 1억 M 74만원 중에 

6,262만 6,000원만: 사용하고 43.95%가 되 

내요, 4,911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율은 몇 %나 되는 

거죠?

⑩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연 이율 6. 5%입니다.

■  성영용 위원

연 이을 6 .5%면 은행이율이나 별 차이 

가 없네요.

•  교육국장 노재전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 부딤'은 6. 5%중에 3. 25%입니 

다. 보존해 주는 이율입니다.

⑩ 성영용 위원

보전 비 율이 6 .5%이고 본인 비율은 

3 .25요， 그러면 관련 교원들한테 훙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노재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문상으로 이에 대한 흥보를 하고 있 

습니다. 교원들이 무주택 교원의 전세자 

금이라든지 자녀 결은 때 결혼자금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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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 

다.

⑩ 성영용 위원

그 복지차원인데 제가 판단하건데 아주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생각이 들 

거든요, 타 시 • 도 같은 경우는 이게 부 

족하다고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충북도만 전부 집이 다 많고 

결훈하는데도 풀론 본인 결혼이나 자녀 

결혼 때는 그만한 재력을 갖출 수 있겠지 

민: 본인 결혼 내지는 초임교원들이 방을 

얻는다든가 이런데 전허 훨■용을 안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롬보가 잘못된 게 아 

닌가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시는지 

요?

⑩ 교육국장 노재전

글쎄 제 개인 생각입니만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앞 

으로 그래서 흥보를 해서 선생님들이 적 

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⑩ 성영용 위원

고맙습니다.

3%라고 그러면 상당히 교원들이 대부를 

내도 그 이상의 저금리토 대출을 낼 수 

없는 부분이니까 많이 훙보하셔서 충분히 

복지사업의 성격인 이러한 부분을 잘 활 

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626쪽에 2004년도 6대 

특색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5차원 영

재교육 두뇌충북21 사업의 일환으로 충북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영재교육센터를 설 

치 • 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도 예산액이 

3,781만원 중 1,830만 5,000원 만 사용하 

고 51.58%인 1,950만 5, 000원이 불용처 리 

되었고 2004년도에는 예산액이 5, 721 만원 

중 3,962만 7,000만 사용하고 30. 73%인 

1,758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 

다.

그러면 당초 계획된 단위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지 그 내역과 실제 세부 실천 

내역을 에산 사용내역과 같이 한번 답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집행한 사실토 컴 

퓨터 영재교실 운영에 있어서 미집행된 

것이 운영강사가 교재 만들 때 외부교재 

를 만드는 것보다 자체 교재를 복사 활용 

했습니다. 그래 갖고 원고료, 인쇄비 그 

게 미집행이 됐었고, 또 자료구입에 있어 

도서 둥 소프트웨어 구입에 있어서도 충 

북에듀넷에 탑재된 자료가 많이 있습니 

다. 그 자료롤 활용함으로써 그 경비의 

절감으로 해서 불용액이 1,758만 4,000원 

으로써 30.7%가 남게 되 었습니 다. 이 상 

말씀 드렸습니다.

⑩ 성영용 위원

세부내역을 하나 서면으로 해 주시기

[제181회-제2차 예 • 결 산 소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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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  교육국장 노재전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ᅳ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⑩ 성영용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⑩ 위원장 송대헌

성영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차례인데 한 가지만 딱 질문하고 저 

도 마칠까 합니다.

결산검사의건서 쪽에 다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인데 이건 아마 질문 안한 것 

같아요. 잘 들라서 금고의 결산부분이 있 

어요. 21쪽에 ‘2004회계년도 교육비특별 

회계의 세입 * 세출 누계액 검사결괴•는 다 

음과 같으며 금고발행 세입 • 세출 누계액 

중명서와 일치합니다.’ 해 가지고 총수입, 

층지출, 차인잔액, 비고가 나와 있는데, 

차인잔액 중에서 비고난에 보면 결산전 

다음연도 세입이입액 500억, 금고예치금 

액이 148억 3,551만 2,830원 해서 2005년 

3월 11일 다음연도 이입 이렇게 했는데, 

뭐 예산이 국고가 덜 내려와서 예산이 부 

족하기도 하고 사업에 차질도 오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또 아까 동료위원들 가운 

데 예금이자의 고수익성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은 이 148억이라고 하는 걸 금고에 예 

치해서 2005년도 3월 11일 다음연도에 이 

입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이 차인잔액 

을 전액 결산전 다음연도에 세입이입액으 

로 예산 편성할 수는 없는지, 이렇게 많 

은 돈을 은행에다가 이자예치를 해 놨다 

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방향 

입니다마는 어느 것이 타당한지 앞으로 

우리가 2005년도 그렇고 2006년도 예산편 

성하고 돈을 금고에서 얼마를 남기고 얼 

마를 할 것인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조 

그마한 적정 금액은 두고서 전액 다 우리 

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했 

으면 하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이점에 대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 강탁입니다.

2004년도에 잔액이 648억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예산상의 금 

액이고요, 실제 500억은 자금을 갖다가 

다음연도에 세입조치로 세입금액으로 잡 

은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 

초부터 전액은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의 

금액을 다음연도로 빠른 시일 내에 이렇 

게 이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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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⑩ 위원장 송대헌

국장님, 저ᅵ 핵심요지는 500억이고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148억 에산이 부족하잖 

아요. 그 148억이라고 하는 것을 세입 이 

입금으로 조금 더 집어넣으면 우리 교육 

예산이 더 융통성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왜 둡니까 하는 그거에 대한 정책 

적인 국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십사 하 

는 이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질 

문의 요지 핵심은 또 언뜻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2003회계년도 보니까 그때는

9,600만원만 이렇게 했어요. 9,600만원만 

예치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148억하 

고 비교도 안 되고 조금 요건 내가 자료 

도 조사했어요. 또 하나 미안한 에기지만 

2000회계년도 자료를 딱 보면은 제로 영 

으로 해능고 다 전액 잔액을 예산 이입읊 

했습니다.

이런 2000년도 사례도 있고 ’ 93회계년 

도는 9,600만원 렸고 그런데 2004년도 회 

계 금고의 결산에서는 148억을 국고도 예 

산 없다는데 거기다 예치를 해서 이자를 

받아먹겠다, 이자도 쌉니다. 148억에 대 

해서 어떻게 운영했느냐를 자료를 요구하 

려고 하는데 이율은 얼마고 얼마나 나왔 

는가 우리 지금 예산 부족하다 아까 많이 

질문들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 

한 답변을 하고 앞으로 이게 좀더 판단이

잘못됐다든가 바람직하게 해야 되겠다 이 

런 얘기률 듣고 싶지 제가 500이 어떻다 

든지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⑩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기 획 관리 과장 박영 하입 니 다.

지금 결산서 상에 나온 수치는 현금읊 

우리가 이용하는 거고, 위원장님께서 말 

씀하신 거는 예산운영 관계인데 예산의 

금년도 결손이 365억이 쬤다고 그래서 이 

자금 가지고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는 현금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⑯ 위원장 송대헌

다시 한번 여뭐보겠는데 148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걸로 봐서는 그 차인잔액 중 

에서 그 돈이 2005년 3월 11일 다음연도 

이입이 웠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148억 

어떤 쪽 결산서를 한 몇 년도률 검토해 

보니까 어•느; 해는 아주 액수가 적게 이입 

이 되었고, 148억이 2004년도 내에 쓰지 

못하고 그냥 금고에 넣어서 이율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활용된 부분 

인지 이게 위원으로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결산서만 가지고는 모르는 거에요. 이 설 

명을 해달라는 에기죠. 무슨 핵심얘기는 

방향이 자꾸 틀리네요. 질문하고 답변의 

방향이 지금 민트가 안맞아요.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 지 원과장 답변 올리 겠습니 다. 

저희들이 648억 그 잔액은 항상 이율이

455



[제181회-제2차 예 • 결산소위원회：1

높은 걸로 자금관리롤 하고 있습니다. 있 

는데 2005년도 회계에서 쏠 자금이 없어 

갖고서 현금을 거기서 빼서 2005년도로 

이입을 시킨 겁니다.

이름 테면 중앙에서 자금이 도달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밀요한 자금을 쓰 

기 위해서 현금을 이용한 겁니다.

⑩ 위원장 송대헌

언제든지 우리가 한 500억 정도는 예치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04년도 결산이 

니까 2003년도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2004년도 결산 

서 아닙니까, 지금 2004년도에 세입 이입 

액이 5〇〇억 정도는 언제든지 두고 있는 

ᅫ.........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2004년도 잔 

액이 648억입니다.

⑩ 위원장 송대헌

그 648억 이렇게 있는데 그걸 예치를 

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2005년도에 148 

억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넘겼다는 것 

아닙니까?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아니 648억을 자금운영을 하는 중에서 

500억을 2005년도에 현금이 필요해 

ᅬ.........

⑩ 위원장 송대헌 

이입을 했고，이해가 가요.

그리고 148억을 남겼잖아요.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148억은 항상 정기 아까 말씀드린 환매 

채든지.........

⑩ 위원장 송대헌

환매채니 이런 거 둥둥 그 액수를 꼭 

그렇게 많이 둬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하

는 얘기블 제가 지금.........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조금이라•도 더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 

요한 돈만 옮겨오고 나머지 돈은 조금이 

라도 더 관리하기 위해서 

⑩ 위원장 송대헌

근데 이게 해마다 결산을 보니까 어떤 

때는 9,000민■원 어 떤 때는 불과' 얼마" 안 

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원칙도 있는 게 

아니고 무슨 기준 •왜 그렇습니까?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그렇습니다.

이게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서 조금이라도 더 남겨놓으려고 한 겁니 

다. 만일 남겨놓지 않 으 면 ......

⑯ 위원장 송대헌

글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많이 

남겨놓는다는 게 당최 이해가 안갑니다.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에산 부족이 아니라 현금 부족입니다.

•  위원장 송대헌

현금 부족이라 예산하고 현금하고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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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중앙에서 자금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늦게 도착하니까 우선 저희들이 갖고 있 

는 현금으로 .. . . . .

⑩ 위원장 송대헌

자，그럼 간단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부터 2004회계년도 결산 

서에 결산 이입액하고 예치금에 대한 항 

목을 표로 작성해 주시고, 그렇게된 사유 

를 설명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으로써는 그 부분 

이 충분히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을 표로 

작성하셔서 왜 이렇게 해마다 다르고 어 

떤 때는 148억, 어떤 때는 불과 몇 천 만 

원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 그것이 바로 

설명은 보다 좀더 남겨 가지고 효율성 운 

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이 남겼다는데 

그것이 공감이 가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긴 시간 아주 수준 

높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하나

내용을 같이 들으셨지만은 우리 교육정책 

에 반영될 이미 2004년도 지나간 결산의 

에기입니다만 정책에 담아둘 내용들이 분 

명히 있습니다. 오놀 질의 가운데도 심도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집행청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개 

선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 

다.

제가 동료위원들이 한 부분 하나하나 

다 정리는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가서 

다시 상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들 오고 

갔던 이야기 회의록에도 남아 있고 하니 

까 좀 우리 집행청에서 반영할 것은 잘 

반영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이 되고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 

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더 이상 질 

문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⑩ 간사 이기수

아까 자료 요구해 갖고서 그 다음에 질 

의해야 되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그런 시 

간을 주실 겁니까?

⑩ 위원장 송대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훈 위원님도 자료가 있었고, 성영 

용 위원님도 있었고 다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가 다 

있었습니다.

아마 점심시간을 내서 급히 되어야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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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 주시고, 만부득이 해서 이 자료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료를 점심식사 

중에 마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질 

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투에 더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점심시 

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 

까?

진옥경 위원님 하실 말씀있으시면 하시

죠.

⑩ 진옥경 위원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인데 무슨 긴급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비비 

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화재 같은 경우 어떤 보험성의 그 

런 것들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다시 

예비비를 또 지출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화재가 날 적마다 예비비롤 지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 

시오.

⑯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우선 화재가 났을 경우에 긴급 복구률 

해야 되는데 재해복구공제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판정할 수 있는 기관이 

라든가 그런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 

에 자금이 미처 못 내려오는 경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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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우선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고 나 

중에 그 보상금은 바로 세입조치를 하게 

됩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증평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입조치가 됐습니까， 아니면 거 

기에 관련한 것들은 보상받은 것이 있습 

니까, 아니면 그냥 예비비로만 그냥 책정 

하신 것입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 

다.

⑩ 진옥경 위원

예, 그러십시오.

⑩ 위원장 송대헌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 

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자료를 

좀 정회시간에 준비했다가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후 13시 30분까지 정 

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2분 속 개 》

⑩ 위원장 송대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⑩ 간사 이기수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의 성금접수 현황을 자료 

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작년에 월 

드비전에서 3,443만 9,000원을 월드비견 

에서 받았고 이것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에 편성이 됐고, 선프라자에서 3,150만원 

은 이게 아마 티켓으로 받아 갖고서 보태 

서 렸다고 했는데, 이게 티켓이 5만원 짜 

리이면 5만원 짜리에서 얼마를 들어왔으 

면 거기다 얼마를 더 보태서 이렇게 렸다 

면 보_ 준 금액하고 들어온 금액하고 이 

게 예산 총계원칙에 의한다면 그것이 표 

시해야 될 겁니다, 그것도.

그러고 2003년도에 우리가 사회복지공 

동모금회에서 중식비 3,860명에 대해서 1 

억 3,727만 2,0W 원을 2003년도에도 그걸 

안넣고 그냥 배분하고서, 수입도 안잡고 

그 다음 지출도 안잡고 지역교육청에다 

나누어 줘 갖고 그걸 결산심의 할 때 제 

가 지적한 바가 있어 갖고 그런 문제가 

야기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마 직접 전달했고, 

공동모금회에서 그리고 또 난치병 어린이 

에 대해서 1,000만원씩 보조하는 거라든 

지 이걸 직접 우리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안하고 맞바로 본인들한테 지원했기 때문 

에 안잡힌 모양인데, 이것도 대부분 누락'

이 안됐는데 선프라자에서 3J 50 만원도 

티켓으로 받았으면 그걸 받고 수입으로 

잡고 거기다가 지출은 더 보태서 웠다는 

우리 지출이 그만큼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를 더 보탰는지도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시 계산한다면 알지만 학 

생들 전체한테 준 금액을 환산해서 3,150 

만원을 빼야지 거기서 얼마 더 지원한 것 

이 될 텐데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⑩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미비되어 있 

기 때문에 추가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 

습니다.

⑩ 간사 이기수

아니 근데 이게 아는 지금 것만은 분명 

합니다. 나오는 액수는 계산이 되는 얘기 

예요. 전체 학생한테 지원한 액수가 

5,000만원이라면 3,150만원을 감한다든지 

하면 나머지 금액이 우리 교육청에서 보 

태 갖고 지출한 에기니까 그거는 별 문제 

가 될게 없는 에기인데, 여기에다가 이걸 

예산에 밑에 월드비전에서 준 건 비슷한 

금액이 3, 443만 9,000원하고 3,150만원이 

라는 에기는 1,2백 만원 차이가 있지 그 

게 가액은 비슷한 얘기리■는 거예요.

밑에 것은 돈으로 렸기 때문에 이건 세 

입잡고 세출잡은 얘기인 모양인데 이것은 

티켓으로 렸다고 해도 이게 5만원 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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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이든지 6만원이든지 10만원이든지 이 

게 3,150만원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든지 하면 그만한 수입을 잡고서 결산에 

세출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 

기를 하는 거죠.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체육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선프라자가 개관을 하면서 쌀로 

받았습니다. 선프라자 개관 기념으로 5만 

원씩 해 가지고 쌀로 받았는데 교육감님 

에게 쌀을 우리들에게 전달을 하면 전달 

할 길이 없으니 농수산 능협의 능협티켓 

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3,150만원을 어치 

를 직접 종이로 가져 왔어요. 그래 교육 

감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 이 티켓을 우리가 현금으로 환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다 종이 

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나둬렸습니다.

⑩ 간사 이기수

아니 그러니까 능산들상품된이면 능협 

상품편이면 액수가 다 나와 있지 그 액수 

나와 있으면 3,150만원을 어떻게 해서 엔 

거예요. 벌써 액수가 있는 얘기니까 그거 

쓴 얘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럼 3,150원읊 세입에 잡고서 세출에 

서는 5,000만원을 지출했다면 5,000만원 

으로 해 갖고서 우리 교육예산을 2,000만 

원 이상 보탠 것으로 이게 분명히 나와있 

어야지, 예산총계원칙에 의해 갖고서 들

어가고 나온 것이 분명해야만 되는 얘기 

지 이게 그렇지 않다면 세입도 안잡은 얘 

기가 되고 세출도 보태서 줬다는 게 어디 

예산상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 

아요?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저 그것만 드렸는데 제가 아직 회계법 

을 잘 들라 가지고..........

⑩ 간사 이기수

그러니까 그걸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 

요. 잘못인 거에요.

지금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 제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 안하나 이론을 제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 획 관리 과장 박영 하입 니 다.

에산에 편입될 수 있는 건 현금만 할 

수 있습니다. 현물은 안됩니다. 현물은 

안 되고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현금만 예 

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⑩ 간사 이기수

어떻게 현금만 편성합니까? 대신 현금 

이나 똑같은 유가중원인 얘기인데 그게 

아니면.........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상품진을 주는 거는 에산에 편성할 수 

가 없습니다.

⑩ 간사 이기수

아니 그 다음에 들어왔으면 표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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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지 되지 그럼 추가경정예산에서 그건 

넣어야 되지 말이에요.

•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현물은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고

⑩ 간사 이기수

아니 추가경정예산에서 그때 당시는 그 

런 것을 예즉을 못했다든지 하면 그 다음 

에 1회든지 몇 회든지 그게 들어왔을 때 

는 다음 추가경정에산안에는 유가중진에 

대한 얘기도 그럼 엄밀히 얘기한다면 수 

표도 안 된다는 에기에요, 그렇게 되면 

수표도 안 되는 얘기 이•니에요. 돈 아니 

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 얘기가 안 되는 

거죠.

•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상품된하고 수표하고 틀리고

⑩ 간사 이기수

아니 그게 몇 억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됐을 때 

⑩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마찬가지입니다. 현울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⑩ 간사 이기수 

책임질 수 있는 얘기입니까?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 1.

⑩ 간사 이기수

상품진 같은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계속 이렇게 후원금이

라든지 어떤 것이 들어왔을 경우는 그냥 

그대로 처리해 버리고 만다든지 하면 전 

체 예산 속에서 그것은 그냥 표시없이 왔 

다갔다하는 돈이 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 

거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어느 규정 

에 예산편성 원칙에 되어 있습니까?

⑯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현재 예산제도는 현금주의 원칙으로 되. 

어 있습니다.

⑩ 간사 이기수

일종의 유가증권일 멘데 5민■원 자■리는 

5만원의 상품을 대신할 수 있는 중서인데 

현금이나 똑같이 통용되고 그럴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 논리라고 하던지 하면 수 

표도 안 되는 얘기예요, 수표도 안 되는 

얘기라고 예산편성 안할 수 있는 얘기라 

고 그 논리에 상당히 모순이 있는 얘기입 

니다, 그거는.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세입 • 세출 현금에는 들어가지 않고 채 

된이나 채무 여기에는 들어갈 테죠, 상품 

된 같은 현풀 같은 경우 

⑩ 간사 이기수

거기서 쌀을 가마니로 해서 가져온 것 

은 아니겠고 말입니다. 농협상품된이라는 

얘기는 돈과 똑같이 취급되는 그런 걸로 

써 전부 나둬주는 얘기가 되는데 좀더 알' 

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에도 훙보비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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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에 대해서 평소에도 질의하고 감 

사 때도 얘기하고 하는데, 지금 교육은 

어디까지나 조용하면서 내실있고 교육적 

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경우에 너무 지나 

칠 정도 훙보롤 한다든지 그러면 무슨 어 

느 회사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어떤 

판촉전이나 비슷한 감을 가질 수 있읊 정 

도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본다면 지금 다목적멀티비 

전의 전광만이 이게 전기료가 140만원에 

서 12개월 하면 거의 천 6,7백 만원 소요 

되는 것 같고, 빌보드 홍보판이 14개에 

20만원씩 하면 1년에 한 달에 280만원이 

면 연 3,000만원 정 도입 니 다.

그러면 이거 두 가지에 대한 전기료 기 

존 설치되어 있는 것만 해도 한 5,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고, 다목 

적멀티비전 전광판이 3억 5,000만원에 1 

대를 설립할 수 있으며 또 빌보드 흉보판 

도 그것이 14개든지 하면 2,500만원씩 해 

갖고 3억 5,000만원 입 니 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게 한 7억 정도 예 

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매년 5,000만 

원 이상씩의 교육예산을 그쪽으로 사용되 

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이라는 얘기는 내실있고 

학생들을 지식수준을 향상시키며 정서교 

육이나 덕성교육에 목적을 두어 갖고서

조용한 가운데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얘기인데 본 위원은 그걸 횽보할 필요까 

지 있겠느냐 말이에요.

물론 학부모들의 인식을 바꾸는 측면에 

서 학부모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은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이건 지나칠 정 

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내 주관에 의한 얘기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객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는 문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발언을 참고하셔 갖고서 앞 

으로 그런 부분 쪽에 좀더 내실있고 조용 

한 가운데 충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본 위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신설학교의 아파트 신축 

지역에 학교용지 분담금을 입주자들한테 

부가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입주자 

들도 헌법소원을 해 갖고 위헌소지 판결 

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교용지를 

사실 입주자가 부담했는데 입주자가 부담 

을 안할 경우는 결국은 우리 교육에산으 

로 땅까지 사야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상당히 교육재정에 압박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위헌소지 해 갖고서 그걸 

청구하는 기관도 두고 하는 모양인데, 지 

금 그쪽에다가 우리가 다시 반환하는 우 

리 교육에산이 얼마 됩니까?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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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 과장 박영하입니다.

2003년도에 31억을 받았습니다. 학교부 

지 매입경비로 도청에서 31억을 받았습니 

다. 그리고 헌재 도청에 60억이 지금 현 

재 예산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한테 전출 

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31억은 입주자들이 반환요구를 할 

때는 저회들이 앞으로는 반환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⑩ 간사 이기수

반환해야 되죠, 그건 그러면 앞으로 학 

교 지을 때는 아파트 지역에는 천 세대인 

가 얼마 이상은 학교용지롤 우리가 거저 

받아 갖고서 학교를 지었습니다마는 앞으 

로는 일일이 그 땅까지도 우리가 사야지 

되는 얘기죠.

⑩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앞으로는 부지매입비를 교육부에서 인 

정하는 신설교는 9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10%는 일빈: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⑩ 간사 이기수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예산상에 상 

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 

다.

⑩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알겠습니다.

⑩ 간사 이기수

또 하나 핍니까, 요즘에 토지를 둥기 

안해 갖고서 된 건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 

까, 지금 우리 교육재산이 둥기롤 안함으 

토써 문제가 되어서.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 원과장 지 문기 입 니다,

현재 파악된 걸토 영동에 용문중학교가 

소송 중에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⑩ 간사 이기수

보면 대개 그때 이걸 제가 여러 번 질 

의를 하는데 그거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때 다 해결됐다고 했는데, 영동지역 같 은  

경우는 상당한 숫자가 군 소유로 되어 있 

어 갖고서 교육청과 군과의 서로 협의를 

해 갖고서 등기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100건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행자부 쪽에서 어떻 

게 됐든 간에 군 소유라고 하든지 하면 

그냥 넘겨준다든지 하면 해당 공무원이 

문책사유도 발생힐' 수 있고 이렇게 해 갖 

고서 문제가 상당히 큰데 이거 파악해 갖 

고서 둥기 안 된 땅들은 말입니다. 바로 

등기할 수 있게공 이런 조치를 취해야될 

겁니다.

이게 만약 개인한테 넘어간다든지 해 

갖고 개인소유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했을 경우는 우리는 감정 가

C제i 8i 화-제2차 예 • 결 산 소 위 원 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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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밖에 살수 없고 그쪽에서는 그걸 

못판다 감정가격으토는 못만다 이렇게 웠 

을 경우 땅을 살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그 

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모교 초등학교가 그런 일이 있어 

갖고서 안돼 갖고서 나중에 동창회로 돈 

거둬 갖고 거기다가 감정가격 이상된 돈 

을 거기다가 주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얘 

기하고 이렇게 갖고서 어려운 지경이 되 

는 얘기인데, 그거 아주 전산관리 해 갖 

고서 하나도 빠짐없이 등기할 수 있 게 #  

그렇게 조치해야될 것 같아요.

한번 더 조사해서 과장님을 저툴 현% 

을 주시기 바랍니다.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잘 알겠습니다.

⑩ 간사 이기수

그리고 플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 

리겠는데 모 든  투자관계는 학교를 신설한 

다든가 학교를 개축한다든지 또는 모 든  

걸 할 때, 들론 해당' 교장이나 지역교육 

청을 통해 갖고서 시설과에 올려 갖고서 

거기 있는 과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투자 

적격성에 대한 걸 판단해서 서열을 매겨 

서 결재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얘기인 

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할 필요 

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워냐하면 표준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생 

각해서 학생이 60명인 학교는 비슷한 여

[제 ■ 회 -제 2차 예 • 결산소위원회]

건을 개선해 줄 수 있게몹 똑같이 해 주 

고, 300명이면 300명인 학교는 그 급에 

맞게끔 해줘야지, 이게 교장선생님의 열 

의와 또는 다른 사람의 부탁이라든지 이 

래 갖고서 예산을 배분하는데 떡 장사 떡 

떼어 주는 것 같은 기분으로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에요.

된가 표준규격을 해 갖고서 거기에 맞 

게공 그 학교는 얼마큼 예산을 해 갖고 

딱딱 이렇게 배정을 하고, 투자에 대한 

부분은 한 두 사람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위원회의 커뮤니티 같은 

걸 결성해서 거기서 잘 판단해 갖고 이걸 

줘야지, 이거 누가 해웠다 누가 해렸다 

우는 애 떡 떼어 주는 것 마냥 이렇게 예 

산 자체가 원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투자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그 사이즈나 학생 수 

라든지 규모에 따라 갖고서 적정선을 정 

해 갖고 거기 수준까지는 모든 학교가 비 

슷하게공 투자되어야 되고, 거기 또 어디 

학교에 시설을 얼마블 금년에 투자한다든 

지 하면 전체를 조사해 갖고서 커뮤니티 

에서 고루 평가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전 

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본다면 노후 

관계라 해 갖고서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갖고서 거기서 순서에 따라 갖고서 이게 

먼저 선두가 바핀다든지 또는 이게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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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하게 투자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야 된 

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쪽 

에 제도화시켜 갖고서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 획 관리 과장 박영 하입 니 다.

이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에산 배 

분할 때는 일정한 기준과 일정한 품에 의 

해서 배부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 

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 놓고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배 

부를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걸 좀 해 주시고, 과거에 다목적교실 

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부나 이런데 

쪽에서 정치인들이 따다 줘 갖고서 울며 

겨자 먹기로 불공평하더라도 꼭 배정하지 

않을 수 없 게 #  그렇게 만든다든지 또 누 

가해서 해렸다든지 국가예산인데 누가 해 

준 게 어디 있습니까, 국민세금에 의해 

갖고서 고루 배분해 갖고 공정성을 유지 

해야지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은 신경을 부 

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⑩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예, 알겠습니다.

⑩ 위원장 송대헌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가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

씀하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저U 항 2004년도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 

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 

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제 ■ 회 -제 2차 예 •결 산 소 위 원 회 〕

2.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3 시 55분)

⑩ 위원장 송대헌

다음 의사일정 저" 항 2005년도제2회충 

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보충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⑩ 기러관리과장 박영하 

기 획 관리 과장 박영 하입 니 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드리겠습  

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부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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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으로 있는 금융자금 및 저수익 연기금 

에 대한 투자처 제공으로 경제의 확대 제 

생산을 도모하는 한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 학교신설 및 다목적교실 증 • 개축 둥 

사업주진이 시급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사 

업위주로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기반 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을 금년 1월 27자토 개정하여, 

민간인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 쓰는 새로운 개념 민간자본 유치 

제도인 BTL제도를 도입 시행함에 따라 추 

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81회-제2차 예 • 결산소위원회]

► 참 조 : 2005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 

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책 3》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⑩ 위원장 송대헌 

기획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BTL사업 좀 생소합니만 민간투자사업으 

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제안설명도 있고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에 대해서 많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기 때문에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 답변은 좌석 순 

에 따라서 김남훈 위원님부터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답변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 

님이 말씀해 주시고 실무적인 사항은 담' 

당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김남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⑩ 김남뿐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일명 BTL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그 간에 몇 번에 걸쳐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가 설명을 잘 들어서 그 

개요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L사업추진 계획 총괄표 그걸 보면 학 

교신설이 2005년도에 6개교, 12개교, 7개 

교 이렇게 2007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 

어 있고 또 교사개측도 다목적실이 중축 

이 아울러서 이렇게 중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 학생 수가 계속 이 

렇게 해서 내년에 12학교를 다시 신축한 

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 중가요인이 

이렇게 많이 생기나요, 발생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디에 어떤 학 

생 수가 이렇게 중가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금년에 6개 학교를 신축하고 내년도에 

12학교를 또 신촉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전체 학생 수로 보면 증가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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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서 12학교나 신축 

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 하입니다.

학생수용이 초등학교는 2006년도에는 

약 132명 이 줄고 2007년도는 한 3,期4명 

이 이렇게 중가가 됩니다. 또 중학교는 

일률적으로 중가 추세에 있고, 고등학교 

도 내년도에 340명, 2007년도에 1,700명 

이렇게 중가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신설요인 

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학급당 지표를 금년 

도에 3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2명 

씩 줄이면 학급당 인된 지표롤 풀이기 때 

문에 신설 요인이 그렇게 해서 있기 때문 

에 신설 학교가 필요합니다.

⑯ 김남룬 위원

학생 수가 아파트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학교를 신축할 필요성이 있지 

만, 지금 현재 급당 학생 수쁠 갖다가 플 

인다는 측면에서는 신축보다는 중축이 더 

저기인데 이 증축개념도 신축으로 포함했 

습니까?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증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 

습니다. 기존 학교의 학급을 증설해서 운 

영하는 걸로 했는데 기존 학교는 대개 36 

학급, 30학급 규모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니면 시설을 하려면 운동장을 체육장 

을 파고들거나 이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학급 중설은 어렵고, 택지개발지구 내에 

는 어차피 입주자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⑩ 김남운 위원

아니 제가 말#드리는  분야는 지금 현 

재 기존 학교에 학생 수를 줄일 경우에는 

지금 중축할 대지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 

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 

른 데로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에 그 사 

람들을 다른 데로 신축 학교로다가 보낼 

명분이 없잖아요. 그럴 때도 신축을 하겠 

느 냐  이거에요.

⑩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지금 현재 우리 신설학교 계획은 택지 

개발지구 내의 신설학교 계획입니다,

•  김남른 위원

그런데 그 12학교를 어디어디를 내년에 

는 에측을 하고 계시냐 그 말씀을 해 주 

세요.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내년에는 산남 3지구, 성화지구, 강서 

지구 이렇게 장전지구, 성화지구가 저기 

입니다. KBS방송국 있는 쪽

⑩ 김남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실 중 • 개축이 있어서 이

[제181회-제2차 예 • 결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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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 

년도에 8개교, 그 다음에 내년도에 10개 

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8개교를 이렇 

게 중 • 개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재 계획서에 보면 총 금년도 사업시설비 

733억 3,100만원인가요, 이렇게 세워놓으 

셨는데 이 학교신설은 설명말씀 듣기를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이 다목적실 

은 우리 도 자체예산으로 한다고 계획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  기픽3 리과장 박영하 

예，맞습니다.

⑩ 김남분 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에는 다목적실을 몇 

개 학교나 했는지 2003년도，2004년도.

⑩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기 획 관리 과장 박영 하입 니 다.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됐습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1개 실이 반영됐고 2004 

년도에는 8개 실이 반영됐습니다.

⑩ 김남른 위원

그런데 지금 하면 금년에 8개교, 내년 

에 10개교 다음에 2007년에 8개교로 되는 

데 이 다목적교실 증축도 보면 이것은 우 

리 자체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이것을 빚을 얻어서 당겨서 쓰는 거나 마

[제 ■ 회 -제 2차 예 • 결산소위원회]

찬가지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렇습니다.

⑩ 김남운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학교 신설이나 학교 

중 • 개축 같다면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 

싱■돤'이 없는데, 이렇게 고가의 이율을 붙 

여서 상환해야 되는 사업을 이렇게 무리 

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목적교실 같은 걸 갖다가 숫 

자를 줄이는 방향은 생각해 보셨는지 답 

변을 부탁드리겠어요.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목적교실은 교육%동의 진장 시 

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육인적자원 

부로부터 전국적으로 2007년까지는 전체 

학교 수의 40%를 학보토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004년 말까지 한 33%정 

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 한 7 % 정 도  약 한 期개 동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일부하고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목적교실이 헌재는 

풀론 교육%동으로 직접 훨•용도 잘 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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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넓혀져서 확대되어서 어떤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시설까지 확대를 해 나가고 있 

기 때문에 요구가 상당히 지금 중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는 

사실 무리가 많이 저희들도 앞으로 재정 

압박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소화시켜 가지고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구요, 그래서 금년도 

에는 최초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최소화시킨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⑩ 김남룬 위원

다목적실교실 증축 대상교 선발을 금년 

어1 어떻게 했나요, 선발기준을 답변해 주 

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지금 다목적교실 지원 대상교는 저회들 

이 일단 기준으로 선정하기는 1면1교 원 

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학생 수 

가 이렇게 중가 전망이 있는 학군의 택지 

개발이라든가 공단이 조성된다든가 이런 

요인 때문에 학생 수가 중가하는 그런 전 

망있는 학교, 또 각종 체육활동이 많이 

되어 있는 또 지정종목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학교, 또 하나는 기초자치단체라든 

가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데서 어떤 일부

지왼을 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주토 선 

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⑩ 김남른 위원 

알았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송대헌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영용 위원님 질문하시죠.

⑩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BTL사업 주진현황에 있어서 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재원으로써 노후시설 개축 및 체육 

관 중축은 총액 교부금 및 자체 재원으로 

상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체 재원이 

우리 있습니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앞으로 당해 연도에 이렇게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20년정도 약 20년에 걸쳐서 

상환하기 때문에 균등 분할해서 상환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환 

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 

니다.

⑩ 성영용 위원

들론 교부금이나 이쪽에서 오는 것 그 

거 가지고 하는데 자체 재원으로도 상환 

한다고 그러니까 상환할 수 있는 우리 재 

원이 있느냐 이걸 물어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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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거쳐 

가지고 상환하는 거니까 잘할 것으로 생 

각됩니다.

⑯ 성영용 위원

그리고 3쪽에 헌재까지 주요 추진현% 

에서 민간투자 사업추진 협의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구성 민간투자 사업주 

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그랬는데 구성은 

어떻게되는 거죠?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거기 2005년도에 2회에 걸쳐서 추진협 

의회를 개최했는데요, 요 부분은 저희 교 

육청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교육 

인적자왼부라든가 기획에산처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렵의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주로 BTL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 

문에 BTL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향후 

어떤 주진 계획이리•든가 요런 내용들을 
주  무

⑯ 성영용 위원

중앙부처에서 하는 건데 우리 자체 내 

에서는 어떤 여기에 참여라든가 전허 없 

었나요?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성이 아직 안 되 

어 있는 상태입니다.

⑩ 성영용 위원

그리고 4쪽에 사업자 참여가 있는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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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업자로서 사업자 참여하는 방법이라 

든가 자격요건 같은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게 되죠?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4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형태는 어떤 

회사 법인으로써 어떤 컨소시엄도 구성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고요, 일반 회사에서 

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⑩ 성영용 위원

이 자격요건 같은 것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할 때는 설계자, 시공자 또 

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나 

중에 유지 •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전체 

그 업체를 포함을 해서 별도 법인을 구성 

해서 그 법인이 옹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체도 다수 엮어 

서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새로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응모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⑩ 성영용 위원 

알겠습니다.

BTL대상사업 선정기준 2쪽에 조금 대상 

사업지정 난에서 2쪽에 수익이 예상되며 

했는데 수익이 예상될 수 있나요 우리 

BTL사업으로 하면서, 수익이 예상되며 인 

근 빅■교의 과•적 •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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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그 릿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BTL 

사업을 하면서 어떤 우리가 수익이 예상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학교시설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학교 교실도 있고 다목적교실도 있고 때 

에 따라서는 주차장이라든가 수영장이라 

든가 이렇게 다목적으로 학교가 개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영장이 

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일부분 임대한다 

든가 해 가지고 수익이 생길 수 있는데, 

아직 교육청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는 충북도 

교•육청은 해당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유가 혹시 발생하면 추 

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⑩ 성영용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⑩ 위원장 송대헌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⑩ 간사 이기수

이기수 위원입니다.

지금 BTL 사업으로써 거기 학교신축과 

다목적실 신축 • 개축 이런 예산으로 추경

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집행청에서 집 

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육위원들 

도 이걸 민간자본을 끝어들여 갖고서 이 

자까지 을어가면서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이자분 20년 상환해 

서 거의 이자하고 모든 걸 합치든지 하면 

배가 중가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송 위원장님이 말씀하고 

요구했던 BTL사업으로써 물론 학교신측이 

나 이것은 학교 학생들 공부시키기 위해 

서 신축해야 되고 환경도 개선해야 되겠 

고 이렇게 되겠지만, 다목적실 신축만은 

과연 BTL프로젝트 안에 넣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지금 위원들도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전국적으로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다목적실을 BTL사업 속에 넣은 현황을 아 

까 위원장님이 요구를 했는데 그게 조사 

가 됐습니까, 안좼습니까? 그걸 좀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⑩ 위원장 송대헌

저기 계획은 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 

고 답변하세요.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자료는 따로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현 

재 40%정도를 이미 확보한 일부 시 • 도는 

포함이 안 된 시 • 도도 있습니다마는, 대 

부분은 상당양을 체육관도 BTL사업을 포

(제181회-제2차 예 • 결산소위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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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걸 저희 

들이 일■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⑩ 간사 이기수

그런데 어떻습니까, 학교신축 문제는 

정부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나중에 그리고 

다목적실은 교육청에서 이자부담을 하는 

거죠，그렇죠.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맞습니다.

⑩ 간사 이기수

그렇기 때문에 파연 학교신촉 문제는 

교실이 부족하니까 이건 당장 안할 수 없 

죠. 이자를 물면서라도 우리가 민간자본 

을 골어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게 또 한 

가지 그거는 국가에서 부담해 주기까지 

하고 흔쾌히 우리가 이걸 결정해서 하겠 

지만， 다목적실만은 아무렇게도 교실보다 

는 그렇게 긴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많은 예산을 또 그 

것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교육청 에산으로써 이자를 울어가면 

서 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우리 교육재 

정에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조치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좀 전

에도 말씀드렸둣이 충분히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압박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읊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까지는 어떤 교실만 

있으면 학생이 교육활동에 큰 지장이 없 

다고 보았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어 

떤 체육활동이라든가 또 지역사회하고의 

연계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 

구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최 

소 40%정도는 확보롤 해서 그런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견장을 하고 있 

고, 저희들도 재정압박이 크게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목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을 점차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 

각을" 해서 부득이 금■번에는 최소화시켜서 

반영을 하게 되 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물론 찌따 

트겠지만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잘 원 

안대로 해 주시면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 

확보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긴축재정이라 

든가 어떤 재정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방 

안을 더 강구해 가지고 재정압박을 최소 

화시키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 

다.

⑩ 간사 이기수

그리고 아까 성영용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BTL사업에 참여하는 업 

체는 기존 업체입니까, 다시 만들어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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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거기서 들어오는 얘기입니까?

⑯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대부분 기존 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컨소시엄이라든가 이걸 구성해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회사가 참여할 수 있 

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근데 이게 그런 추측은 안합니까?

상당한 이자를 20년간 받겠지만 처음에 

들어갔을 때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 

에 별 매력이 없어 갖고서 참여 업체가 

없다든지 이런 예상은 안해보셨어요?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당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 

러 가지 국내 사정이 건축경기라든가 이 

런 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 

에 정부에서도 그런 것도 좀 고려된 것 

같아요. 어떤 경기부양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또 재원도 없지만 그런 차원에 

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읊 추진한다면 그런 업체들은 상당수 

지원할 것으로 응찰에 응할 것으로 이렇 

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⑩ 간사 이기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송대헌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 

다.

(14시 24분 정히》 

(14시 35분 속개)

⑩ 위원장 송대헌

자리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⑩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BTL사업이리•는 게 처음 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소해서 궁금 

한 것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자금을 이용해서 학교를 

세우는 제도인데, 여기 민간사업자 사업 

참여 범위 또 가능한 한 민간사업자가 설 

계 • 자금조달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우리 교육시설이 

니 만큼 우리 전문가들이 설계에 잠■여해 

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어떻게 짓든 여 

기 내용으로 봐서는 전허 무슨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 

직 구체적인 것 뭐가 안나왔습니까?

⑩ 시설과장 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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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민간사업자 참여범위는 말씀하신 대로 

설계자 그 다음에 자금조달 그 다음에 건 

설, 운영하는 업체에 일팔해서 포함해서 

민간사업자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설계할 때 설계 

를 저회들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구체 

적으토 제시하는 것보다 교실조도는 300 

룩스다 300룩스 이상이 되어야 된다 아니 

면 실당 전원이 몇 구 이상 되어야 된다 

그런 정도 그렇게 해서 상세하게 제시하 

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시를 해서 그거에 합당한 설 

계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은 걸 가지고 또 심사를 하고 심사해서 

합당한 사람하고 계약을 하도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딴 건 들라도 이 

설계부분에는 우리가 깊이 왼여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땅은 부지는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데 과거처럼 교지가 

8,000평, 만평 같이 크게 제공되는 데라 

면 건풀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도 별 지 

장이 없는데, 지금 한 3,000평이나 3,500 

평되는 학교부지에다가 설계를 이상하게 

해 나가지고 운동장을 반정도 차지하는 

학교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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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과거에 우리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서 설계를 받은 설계도 10년쯤 세월이 

흐르니까 아 이건 잘못 됐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이 민간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익 먹는 장사 기업하는 사람이 

이익없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도 좀 쉽게 해 가지고 우 

리 교육목적에 좀 맞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어쨌든 앞으 

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 

고, 학교신설이야 어차피 학생이 늘어나 

는 곳에 신설을 해야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

노후학교 개축은 이것도 BTL 사업으로 

가능한 겁니까?

⑩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노후시설 개축도 가능합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런데 우리 학교 노후도가 벽돌은 25 

년, 콘크리트 슬레이트는 45년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거에 돈이 없다 보 

니까 한꺼번에 일필 공사률 하지 못하고 

한 10개 교실을 지어놓고, 또 몇 년 후에 

붙여서 지어놓고 그래 가지고 내구연한 

서로 틀려 가지고 전체를 뜯어낼 수 없는 

형편이 생겼을 때 이런 노꾸교실 개축부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쪽하고 한다는 

어떤 뭐 설명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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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나누어서 건축한 경우에 보면 

은 개축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 또 지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먼저 건축한 것이 많을 수 

도 있고 적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만 건물상황에 따라서 왜냐 하면 상부에 

중축한 부분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일 

팔해서 기준은 어렵고 상%을 싸서, 개축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데 거쳐서 상세하 

게 검토한 후에 개축해야 되겠다 이러면 

개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제가 언제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관리률 학교를 전면 새로 짓는 것 

이 신축은 그 사림■들이 관리하고 해도 좀 

은데, 가령 부분적으로 개축했다 또 학교 

강딩■을 하나 신축해서 들어왔다 이랬을 

때 학교장이 일부는 관리하고 일부는 BTL 

회사에서 관리하고 이러면 관리의 이원화 

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데 이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에 대해서는 업자가 전체적으 

로 관리하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 

신 대로 관리가 이원화될 경우가 생길 경

우에는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업자가 관리 

하지 않고, 증촉이 리■든가 이렇게 해서 주 

가로 해서 지어진 건들에 대해서는 관리 

롤 학교측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 

니다.

⑩ 이상일 위원

그 다음에 체육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 

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교육시설 교실이 모자르 

니까 체육관은 가능하면 억제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체육관이 꼭 필요한 시설 

로 해 가지고 학교마다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BTL사업 속에 넣은 것 같은데，일 

선 학교에 가보면 학부모나 교장선생님이 

나 모두가 하는 얘기가 기% 짓는 것 크 

게 짓자 물론 크게 지으면 좀죠, 거기서 
농구 . 배구 다 할 수 있고 하면 품은데, 

울론 도시의 학교•는 커도 품겠지만 소규 

모 학교에 다목적실을 짓는데 지나치게 

크게 결국은 이게 빚으로다가 하는 건데 
학생 수와 규모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 

죠, 학생 수 몇 명에는 어느 정도 그게 

지금 잘 지켜집니까?

•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규모는 학생 수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초 • 중등 학교 급별이라든 

가 학생 수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진 규모 

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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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라든가 어떤 규모라든가 산정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 

고 있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게 한 두건 문제가 된 

게 있었는데 가능하면 그 규정도 잘 지켜 

서 불필요한 시설이 아까 어떤 위원님들 

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에 가봐도 그렇게 

그 안에서 농구 다하고 다하는 체육관 가 

진 학교 별로 없습니다.

그런 큰 행사를 할 때는 공공 시나 군 

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면 되고 학 

습에 일부로 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겠고, 한 가지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다가 명쾌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소방 

법이 바위어 가지고 강당 지으면서 소방 

시설을 하는데 한 1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전에 어떤 분이 답변할 

때 그거 다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냥 하 

겠다 그랬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해야 되 

는 겁니까, 안해도 되는 겁니까?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다중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소방법이 

강■화된 기준이 현재로는 시행 중에 있습 

니다. 시행 중에 있는데 학교시설에 관해 

서 학교 구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교 

육시설로 이렇게 해서 하도록 소방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C제18호寒卜제2차 예 • 결산소위원회]

그래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 

다. 상정되어 있어서 그 법이 통과되면 7 

월부터 시행이 될 걸로 이렇게 에상을 하 

고 있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현행법으로는 소방시설 해야 되고 그 

법이 통과가 되면 학교 강당은 안해도 되 

는 걸로.

⑩ 시설과장 안세열

여),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좀 참았다가 1억 이상 들어가는 

돈 덤 들게 속도를 시기쁠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⑩ 시설과장 안세열

골쎄 그런 세세하게 집행해야 할 단계 

에 가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검토 

롤 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없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⑯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가가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시 

설을 민간자본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 막을 수는 없죠. 막읊 수는 없는 거고 

기왕 이렇게,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 드 

리겠습니다.

절차를 제가 잘 들라서 그러는데 그러 

면 도교육청에서 BTL사업을 해 가지고 새 

로 지어야할 학교, 중 • 개축 뭐 이런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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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량읊 뽑아 가지고 교육부에 일단 올립 

니까?

그 절차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날자•는 말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올 

려 가지고 교육부로부터 승인 받아 가지 

고 하는 그 절차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해서 저희들이 추진 

협의회를 1월 19일날 실시했습니다. 1월 

19일날 실시해서 사업설명과 추진계획을 

협의를 했고, 그 다음 대상학교 조사를 

해서 2월 12일날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 

을 했습니다.

그 대상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심사해 

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이 5월 18일입 

니다.

⑩ 이상일 위원

아니 통보 올 때 우리가 물량을 가량 

1,000억 하겠다 하면 거의 다 승인을 해 

줌니 까?

⑯ 시설과장 안세열

거의가 아니라 시 • 도별로 형평성도 있 

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조정을 했고, 단가 

라든가 아니면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규 

모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조 

정을 했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그래서 내려오면 우리 교육위원회 예산 

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심의롤 거쳐서 

도의회에 확정되면 업자선정 절차를 밟는 

거죠.

•  시설과장 안세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 통과되고 도의회의 의결 

이 되면 시설사업 기본계획서 및 성과요 

구 수준서률 작성을 7,8월중에 하게 됩니 

다.

그래서 작성을 해서 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를 그거 끝남과 동시에 고시를 합니 

다. 고시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입찰공 

고 하는 방법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응모를 받 

아서 사업계획 검토와 평가를 9,10월중에 

하고 그 평가한 결과룹 가지고 업체를 선 

정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적정한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에 

설계 및 시공계획을 전부 받아 가지고 실 

시계획 숭인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을 해 줄 때까지 

저희들이 도면이라든가 시방서라든가 이 

런 사항을 상세히 검토를 하게 되고 그 

이꾸에 승인한 후에 공사롤 작공하게 됩 

니다.

•  이상일 위원

모처럼 어렵게 시작하는 사업인데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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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⑩ 위원장 송대헌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옥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죠.

•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 

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설명을 들은 바 있 

고 제가 거기서 몇 가지 당부 말씀도 드 

렸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교육위원회 승인이라 

는 것은 요식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그런데 이미 이 BTL사업에 관련해서 

지역 모든 언론에서 기정 사실화 하면서 

이미 며칠 전에 다 보도가 나간 것은 교 

육청이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내보내서 

기정 사실화 한 것은 아닙니까?

핑장히 그런 부분에서 불쾌하고 교육위 

원회 승인이 남았다는 이야기도 없고 무 

조건 올해 그것을 몇 학교까지 전부 해 

가지고 학교신설과 그리고 다목적교실 모 

두 포함해 가지고 이미 다 언론보도가 나 

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십시오, 일단.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언론보도라든가 이 

런 자료를 준 적은 없고, 저회들이 내부 

적인 결재롤 맡아서 교육위원희에 안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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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출을 했습니다.

안건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언론 

기관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쟁 

기는 것 같아요.

⑩ 진옥경 위원

그 안건 제출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안 

건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깎을 건 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모든 도민이 다 

보는 언론에 그대로 그냥 나간다는 말씀 

입니까?

그리고 안건만 올려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소상하게 보도 나가지는 않죠. 자 

세한 내용들을 어디엔가 물었고 그 다음 

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도가 나갔을 멘 

데, 핑장히 교육위원으로서 두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지금 저희들이 어떤 안이 확정되기 전 

에 공식적으토 언론에 보도자료롤 준다든 

가 자료롤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 

다. 그런 경우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건이 공 

식적으로 교육위원회에 이렇게 제출하게 

되고 하면 그분들이 취재를 해 가지

고 ........

⑩ 진옥경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취재에 나오면 이제



심충적인 이야기들을 울읊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나 교육위원회에 어떤 과정 

이 아직 남아있다는 유보적인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충분히 하죠.

⑩ 진옥경 위원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모든 에산이라든가 어떤 조례 

를 개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를 거치고 도의회에까지 거친 

다는 사항은 기자들 다 잘 알고 있습니

다.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⑩ 진옥경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를 삭감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때로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실들을 도민 

들에게 알리고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서는 맨날 훙보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많 

은 예산도 책정하시면서 이렇게 앞서가는 

이런 흥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못하십 

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우리가 최종 어떤 승인이 난다든가 의 

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롤 준다든가 하는 경우 

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

° ] .........

⑩ 진옥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예민한 사항들 같은 

경우 미리 다 보도가 되는 것들을 한 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예 • 결산심의 부분에 있어서도 한 두 번 

이 아니에요. 그래 제가 허수아비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리 소박한 학부모들의 어떤 생각들 

을 가지고 교육위원회 왔다 치더라도 어 

쨌거나 교육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 

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내 요식 행위 그냥 앉아 가지 

고 위원들은 그저 방망"이나 두들겨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추어 지는 것에 대해 

서 정말 개탄스럽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 

위원회에서도 흥보률 하시는지 모르겠지 

만 교육청에서 외부에 훙보하실 때 이 부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지를 시키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앞으로 철저히 해나가겠고요, 언론에도 

그런 사항을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했든지 

이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업자들 

BTL을 신청하는 업자들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는 공공의 어떤 자본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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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민자이 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것을 염두 

해두고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BTL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우선 제가 당부도 드렸지만 부페입니 

다. 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런 주로 

경쟁이 심해진다든지 이럴 경우에 교육공 

무원들과 업자들간의 어떤 결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사소한 우려라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미 몇 년 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공무원들이 20명 

가까이 한 번에 그냥 다 징계를 받은 그 

런 사안들이 200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아까 자격요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하시 

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부 

의 지침이 내려온다고는 하시지만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서게 되면 바 

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 

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요?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이라고 해서 별도의 아니고 기 

존의 법이라든가 관계 규정에 의해 공개 

된 절차에 의해 가지고 공개로 하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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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평가도 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업자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업 

자선정에 대한 어떤 비리라든가 어떤 부 

적절한 내용이 있다든가 그런 거는 전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어쨌든 사 

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업자 

하고 직접 만나서 어떤 사업에 대한 울량 

을 조정한다든가 또 가격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한번 맺어진 계약 

에 의해서 당초에 승인된 내용대토 사업 

이 진척되는지 그 내용만 파악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 

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것이 그래서 선정 

위원회 핑장히 중요한'역할을  할 것 같다 

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단위에서든 

지 뭐랄까 업자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 

서 만큼은 그 위원회의 면면이 핑장히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라고 해서 다 그 

것들이 공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교육공무원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칼까 상관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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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인사들을 어떻게 획■보할 수 있느 

냐 이것들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 

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게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과 거의 

동시에 지금 이런 방안들이 같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학교가 

시급하고 하디•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 

해서는 전혀 소개가 없으신가 저는 그 부 

분이 우려가 되는데요.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 

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위원으로 위촉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아직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  진옥경 위원

사람을 어떤 특정인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성향이나 아니면 직책이나 이런 것들 

을 통해서 그것을 규정짓는 것은 필요하 

지 않겠습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은 일단 심의위원 구성은 우선 

내부 공무원도 일부 잠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아 들고, 그 다음에 외부의 지금 말 

씀하신 대로 전문가롤 일부 포함해 가지 

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외부위원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한번 위 

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객관적이

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구 

성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 

는 시민던■체 여러분들이 객관성을 어느 

정도는 그 뭐랄까 명예심을 걸고 명예를 

걸고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생겨난 단체들은 또 믿 

을 수가 없겠지만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 

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 

위원회의 구성비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전문가 혹은 공무원보다도 더 많은 슷자 

의 5 대 5 이상의 숫자롤 이런 분들로 구 

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말씀 

하신 사항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저는 지금 이게 

예산을 조금 있다가 말씀을 질의를 드리 

겠습니다•마는 이런 비리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명예를 걸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쟁 부분들이 예 

상이 되는데 건플은 내거고 그 다음에 이 

자는 또 어느 쪽이 내고 그렇게 하면서 

소유된에 대한 어떤 뭐랑까 분쟁이 예상 

이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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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물이 완성되는 즉시 소유 

된은 교육청으로 이전이 됩니다. 바로 이 

전이 되고 다만 관리된만 그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사전에 그런 분쟁은 

없다고 말씀드립 수 있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 혹은 안전부분들도 걱정입니 

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아까 주차 

장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주차장이 

학교 운동장 지하 같은데 맙이 이용해 가 

지고 짓는다 면적이 좁은 어떤 대도시 같 

은 경우 그렇게 해 가지고 핑장히 학부모 

들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그 

런 사람들은 아이들이 편잖지 그냥 그것 

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운영을 해 

서 자기네들 이익을 남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할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 걱정이 됩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업자가 자기 

들 이익을 위해서 임대를 한다든가 그렇 

게는 할 수 없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1.

그거는 임대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임대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업자가 자 

기수익을 위해서 임의대토 어떤 시설을 

임대해 준다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 

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 

해 보신 적이 있으시간요, 주차장이나 이 

런 것들 학교 운동장 지하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우리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임대라 

든가 어떤 수익을 위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시설을 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 

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어떤 안전관리라든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 

유시설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을 경우 한 

번 따로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 

니다.

⑩ 진육경 위원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지금 액수가 있는데 BTL사업 추 

진현황에도 있지만 지침인가요 지침에 보 

면 단위시설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면적 및 단가 이것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 지금 신설학교의 면적당 m2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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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얼마입니까?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⑯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현재 단가가 1W 만 5,000원으로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BTL사업일 경우구요, 

현재 지금 신설하고 있는 학교의 단가 말 

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현재 한 80%정도 한 80만원 내지 90만 

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80만원에서 90만원 사이요, 그리고 체 

육관은 어떻습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체육관은 종전에는 한 90만원 정도 헌 

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 140만원 정도 

⑩ 진옥경 위원

132만 7,000원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리 

고 또 급식소도 에정하고 있는데 급식소 

는 얼마씩 들었습니까, 평방 미터당 어떻 

게 합니까?

신설학교 말고 개축하는 청주여상 같은 

경우 말씀입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다시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보니까 2005년에서 

2007년도에 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 

을 잡고 이 예산을 올리시긴 한 거지만 

은, 풀론 우리가 어떤 공사기간을 잡으면 

서 예산을 책정할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것은 핑장히 많은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민자로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액수를 1.5배 정도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2배 정도는 아니지만 150% 

정도 되는데 이런 액수틀 단가의 액수로 

책정을 하시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 

명을 해 주십시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단가는 교육청에서 따로 정한 단가가 

아니구요, 그거는 교육부에서 전국에 다 

같이 통용되는 기준단가입니다.

실제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조정이 

됩니다. 실질 계약하는 것하고 여기서 예 

산 편성할 때 단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하는 것하고 요 단가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다목적교실 

같은 경우 89만 1,000원이라든지 이런 것 

들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있 

는데 전국 단위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많 

은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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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진옥경 위원

483 ™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집 

행 시에는 교육청 에상단가 또는 실적단 

가 적 용 가능이 리*고 되 어 있는 부분들이 

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여기에 

예산에 올리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교육부에서 내려온 단가 

그대로 근거하셔서 지금 예산을 올리셨다 

는 말씀입니다.

⑩ 기틱관리국장 신강탁 

예산은 현재 기준단가이기 때문에 그렇 

게 올릴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실제 공 

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평가를 한다든가 

계약체결을 한다든가 할 때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단가롤 적 

용하게 되기 때문에 헌재 어떤 단가를 적 

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단가를 적용하 

게된 겁니다.

⑩ 진옥경 위원

집행 시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시점을 

말합니까?

⑯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우리가 설계를 하고 또 그 업자가 설계 

낸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승인을 맡■을 때 그때 이제 거기에 

맞는 규모라든가 물'량에 맞는 던:가가 그 

때 정확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중감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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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씀이신가요?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중감은 계약하는 단계에서 얼마든지 조 

정이 가능하죠.

여기 있는 에산액대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 

할 때는 조정이 많이 됩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통과만 시키면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올리•온 대로 통과 

만 시키면 됩니까? 이 부분에서 확정이 

안 된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지금 여러 가지 의건을 많이 주셨기 때 

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 

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추진하는데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가장 적 

정한 규모의 어떤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몇 가지 당부드린 말씀을 각별히 유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송대헌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헌 위원입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보다도 자료를 하나 요구하기 

전에 말씀을 드럴까 합니다.

주신 계획서를 살펴보니까 민간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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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총 소요액 2,370억 20년 상환이더군 자 주겠다는데 우리가 논의할 위원님들이

[제181회-제2차 예 •결 산 소 위 원 회 〕

요, 20년 상환에 지금 단가로 계산한 부 

분이 2,370억, 1,033억 2,400만원을 빌려 

쓰고 매년 갚아나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20년 후에 상환하는 액이 2,370억이니까 

미리 갚는 부분을 복리 계산하면 엄청난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들어간 액수를 20년을 총 합치 

면 2,370억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계산 

한 우리 충북의 자료를 렸는데 우리가 이 

러한 돈을 빌려쓰기 때문에 교육위원들이 

이걸 심사 이렇게 다루고 이걸 다루라고 

우리를 뽑아렸거든요. 이런 부분이 하나 

도 다루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돈이 

없어서 민간자원을 쓴다고 하는데 그냥 

통과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간단 

한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국민이 낸 세금 

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결국 충청북도에 

오는 우리 국가부담 수입이 재정을 가지 

고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못하고 써야 되거 

든요. 쉽게 말하면 배 이상 빌려 쓴 돈의 

배 이상을 이자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것저것을 묻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 거두절미하고 내 

부적으로 들어가서 신설교는 이자부담을 

국가가 다 한다니까 아까 관리과장님 우 

리 수요공급 다 조사해 가지고 신설교 수 

급계획해서 내놓은 것 이거 뭐 국가가 이

소합병적으로 우리 도만 생각하는 것 같 

긴 하지만 좌우지간 우리 도로써는 마다 

할 이유 없습니다. 짙요 부분 이럴 _  

BTL사업 민간투자사업을 해서도 빨리 신 

설교 학교 짓는 것도 좋습니다.

노후교실 아까 동료 교육위원도 아마 

그런 뜻으로 질문이 있었는데 노두교실의 

증 • 개축 문제를 이게 사실은 두 번째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BTL사업을 주신 

책자 설명을 쭉 한번 읽어 봤어요. 쪽 한 

번 읽어 봤더니 목적이 나라의 민간자본 

을 쓰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급한 

시설을 타당도 조사해서 책정해 빌려쓰라 

는 취지더라구요. 꼭 필요하고 시급한 시 

설을 타당도를 조사해 가지고 나라에서 

돈을 못 주니 교육에 지장 없도록 이렇게 

빌려서 집을 쓰고 이자 갚아라 이게 기본 

취지더리•구요, 여러 가지 절차에 다 나와 

있습디다.

그러면서 두 번째 시급한 것이 노꾸교 

실에 대한 우리 신설교는 말할 것도 없고 

제일 급하고, 그 다음에 노후교실 개축인 

데 과장님을 내가 담당 과장님 여뭐봤어 

요. ■왜 이 노후교의 개축문제 이런 부분 

을 시급하고 한데도 여기에 반영이 안됐 

느냐 이렇게 했더니 담당 과장님 말씀은 

반론이 있다면 과장님 있다 반론하세요. 

이게 요번 계획서에 금년도에 착공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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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부분을 하라고 되어 있데요. 지 

침에 금년도 11월까지 어떻게 착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개측부분도 

있고 하지만, 결국 신설교는 계획된 거고 

그 다음에 운동장은 있는 부분이니까 바 

로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운동장 같은데서 

강 당 .체 육 관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선정 했다 이런 말씀이고，노후교실 개촉 

은 내년도에 지금 당초에 계획이 있지만 

내년도에 충분히 조정해서 숫자는 조정할 

수 있데요, 슷자나 들량은 총액 범위 내 

에서 조정해서 전면적으로 계획읊 검토하 

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시설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올해에 개측부분은 

금년도에 착공이 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타당도 조사 등등 하려면 아직까지 밀렸 

다고 한다면 세 번째, 체육관입니다.

강당 이렇게 엄청난 이자 돈을 빌려 써 

야 되는데 사실 체육관은 진장시설이거든 

요, 물론 다다익선이에요. 많으면 종아 

요, 7차 교육과정에서도 필요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된장시설로 그런데 이 부 

분을 이렇게 이자를 주고서라도 빌려서 

지어야 되느냐, 그러면 지어야 된다고 할 

때는 꼭 지을 곳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어야 되겠거든요. 우선 순위를 꼭 지어 

야 된다면 40%를 지으라고 한다니까 그 

40%쁠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좀더 찬찬히

여유롤 보고 추세롤 봐 가면서 지어도 되 

지 않느냐 꼭 이자를 줄 필요가 뭐 있느 

냐 했더니, 어차피 40%로 하려는 28개인 

가 29개가 우리가 부족한 실정인데 한해 

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해에 들렸다가 

동땅 투자를 넣는가 하면 나중에 상환하 

는 해가 한해에 많이 들려 가지고 더 지 

장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 

년 해 오던 8,10,11,8개 이런 정도는 해 

가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갈등을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배 이상 사실 액수로만 2,300억이 

지만 복리 하면 더 엄청난 거거든요. 이 

러한 돈을 들여서 다른 불요불급한 시설 

에 투자가 그만치 안되면서도 다목적교실 

인 체육관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 

인데 타 시 • 도 자료도 요구하고 그랬습 

니다.

좌우간에 우리 내주신 부분 전면적으토 

금년에 재검토한다고 하시니까 다시 검토 

틀 내년도 계획 잘 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진옥경 위원의 공감하는 부분이 있 

습니다.

언론보도를 우리 공식적으로 준 바가 

없다고 하지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국민들은 그렇게 안압니다. 신문보도가 

딱 나면 약 강당 짓는구나, 야 교실 짓는 

구나 이렇게 알■지 교육위왼, 도의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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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건 여벌입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떠한 우 

리 예산사업에 많은 것들이 해당학교 교 

장이 우리 위원들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 

다. 이런 걸 예를 들라면 얼마든지 댈 수 

가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 통과 전에 뭐가 어떻게 되 

는 부분 벌써 다 교장들하고 자기들이 에 

산에 올렸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실이나 

교장은 알겠죠. 이걸 우리가 올렸으니까 

그러나 됐다 이거예요, 에산 짓는다 이거 

에요. 이런 예를 비일비재하게 우리 듣습 

니다.

이래 가지고서 교육위원회 한 푼어치 

자존심이나마 지켜줄 수 있겠는가 벌써 

신문보도 다 나고 해당학교 교장, 행정실 

장 다 알아서 구두약속이 되는 모양이죠, 

메시지를 주는 모양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관리국 

장님 공문이나 또 관계관들에게 좀 말씀 

을 해 주세요. 당부를 드려서 그래도 절 

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막중한 예산을 다루도록 

되어 있고 아직 도의회도 남아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도 저희들 위원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동료 위원들이 여러 번 분개 

했던 사항이에요. 간담회에서 문의하고

이래서도 되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런 정도의 서두를 

하고 자료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데 두 번째 시급한 대폭 조정한다는 말씀 

도 있었습니다마는 노두교실이라고 하는 

문제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싶내요. 나 

누어 되나요, 목조니, 철근조니 여러 가 

지가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벽돌조냐 

목조냐 철근조냐로 구분해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7년도까지라고 했으니까 2007 

년도까지의 내구연한이 오랜된 순서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제2 차 예 • 결산소위원회]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에  실음》

울론 내구연한이 오래 됐더라도 40년 

이상 됐더라도 쏠 수 있는 물건이 있겠고 

내구연한이 뭐 불과 지나지 않았더라도 

시급해서 이 BTL사업에 낄 수 있도록 들 

어있더라구요, 여기 지침 속에는 들어있 

어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객관적 

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랜 

순서가 그래도 앞서야 될 부분 아니겠습 

니까?

다음 해에 우리 증 * 개축부분이 울론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심의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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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심의위원회 선정도 잘 고려해 주십 

사 하는 동료 위원의 말도 있었습니다마 

는, 그러한 심의위원회들이 중 • 개축에 

내년도 2006년도 중 • 개축할 대상학교 선 

정이라든가 할 적에 그런 자료들을 제가 

참고로 알고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이 자료를 읽 

다보니까 그 40%라고 하는 강당의 문제가 

자꾸 교육부의 40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데드라인을 저희들한테 요구했는지 모르 

지만, 이 자료에 금년도 BTL사업 투자계 

획은 이렇습니다 하는 그 데이터를 보니 

까 좀 안맞아요, 데이터표를 가지고 계시 

면 비교한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보면 

2007년까지 1단계 몰론 2007년까지가 1단 

계입니다. 1단계 사업별 주요 투자목표가 

있는데 거기 초 • 중등학교 체육진 보유량 

에서 좌측에는 현재 상태입니다. 좌측에 

현재 상태에는 20. 5% 전국 퍼센트예요. 

20. 5%에 2, 160개교 근데 우리 도는 33%라 

고 그랬거든요. 우리 도는 체육관 보유율 

이 33%라고 했는데, 이걸로 보면 우리 도 

의 체육관 보유율이 전국 평균보다 상위 

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20. 5%인데 우리가 33%니까 우측 

에 보면 1단계 계획 2007년까지 계획입니 

다. 계획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5, 9% 2, 873개 , 25, 9%를 목표로 하는데

[제181회-제2차 예 •결 산 소 위 원 회 〕

자꾸 그 보고나 답변에는 40%라는 얘기가 

튀어나와서 이 40%가 맞는 것인지 25.9% 

가 교육부가 생각하고 BTL사업이 하는 목 

표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혼돈이 

와서 40%가 맞겠죠,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가 이게 안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해 주시고, 지금 

바로 안 되면 다음에, 바로 되시면 말씀 

해 주시고요.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 1월달에 BTL 

사업 유치계획에 보면은 초 • 중등학교 체 

육관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목표가 체육관이 2004년에 20%토 되 

어 있습니다. 그걸 2007년까지 40%로 하

겠다는..........

⑩ 위원장 송대헌 

교육부의 공문이죠.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1.

⑩ 위원장 송대헌

이 자료하고는 서로가 상치되는 것 갈' 

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교 

육부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건 기획예산 

처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온 데이터 

입 니 다. 한국교육개 발원하고 기 획 예산처 

에서 나온 데이터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문으로 거기 드렸던 것하고는 캡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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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말이에요.

다만, 여기서 하나 확인할 것은 우리 

도의 체육관의 현재 수준이 전국 평균보 

다 상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 부분 

을 하나 확인합시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⑩ 위원장 송대헌

됐습니다.

상위에 있을수록 종은 겁니다. 많을수 

록 종고 우리가 그만치 행정을 잘했다는 

것이지 절대로 나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상위에 있으니까 하지 

말자는 뜻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오 

해됐던 부분도 풀었고 아까 제가 말씀했 

던 그 자료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 중 

에서 제가 시설과장님 말을 인용했는데 

다른 뜻이 잘못된 게 있으면 반박을 하셔 

도 종고 토롤 달아도 좀습니다. 말씀하십 

시오. 맞으면 맞다고 해도 좋고 

⑩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 

다. 다만 다목적교실 보유율에 관해서만 

은 2007년 목표가 40%로 지금 교육인적자 

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처하

고 교육부하고 수치에 차이가 있는 것 같 

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⑯ 진옥경 위원

위원장님 잠'낀■만 말씀을.........

⑩ 위원장 송대헌 

진육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추진단이나 선정위원회나 혹 

은 선정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마 

련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 

는 것 아닌가 이런 두ᅵ바꾸1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나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 하겠다는 것이 정 

해져야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원을 구성 

한다든가 어떤 절차를 밟는다든가 하는 

게 진행이 될 수가 있지，사업이 아직 확 

정이 안된 상태에서 진행시킬 수는 없거 

든요.

⑩ 진옥경 위원

아니 BTL사업이라는 새토운 명칭의 사 

업이 생길 때는 그것에 대한 준비가 충분 

히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시행으토 들어갈 

수가 있을 멘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에산 
이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181회-저|2차 에 •결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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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시급한 학교예산 같은 경우들 

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에 

대한 준비:라정이 니무 부족•하고 서두른다 

는 느낌이 저는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서 제가 우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 

서가 뒤바위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 

네요.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산사업이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정을 시키려 

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충분히 일리 

가 있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도 

있다고 봅니 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어느 사업이 확 

정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진행시킬 수 

없는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에 대해서.........

®  진옥경 위원

종전에 해 왔던 학교신설이나 이런 것 

들은 해 왔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방 

식이 새로이 바위었을 때는 그 새로운 방 

식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체제를 맞 

추어 가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것에 대한 준비 

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이들에 대해서 다목적교실도 많 

이 지어주고 또 교실도 많이 충분하게 해 

서 특별교실이라든지 많이 쏠 수 있으면

[제i 8：L회-제2차 예 • 결산소위원회]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렇게 생소 

한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만약 

에 여러 개의 뭐랄까 하나의 사업에 여러 

개의 업자들이 들려들었다 칩시다. 그리 

고 공개경쟁 입찰하듯이 그렇게 해서 자 

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냈을 때, 그러면 급식의 

최저단가 입찰제로 했을 때 급식의 질이 

비용은 적게 들 수 있지만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어느 선에서 기 

준을 잡아줘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덜렁 

많은 에산들을 어쨌든 부풀려 가지고 올  

려라온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을 때에 

그 이우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교육부에서 지침이 

언제 내려온다는 것인지 제가 얼마 전에 

여워보기도 했는데 그것들이 내려온다 하 

면 내려오는 시점은 언제이고, 우리가 지 

금 이것들을 예산 통과시켜서 그 다음에 

집행하고 하는 시점들은 어떻게 맞아떨어 

지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⑩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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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을 

퍽 서두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나 감안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자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 개 

정 자체가 1월 27일날 개정되어서 시작한 

것을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라■고 그러니 

까 상당히 저희들도 혼란스럽고 타 시 • 

도 교육청 형편을 봐도 저희들 하고 비슷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먼저 시작해서 사업이 고시한 

단계에 가 있습니다. 고시하고서 그뒤에 

평가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는데 평가위원 

회 구성에 관한 지침이 아직 교육인적자 
원부에서 금년간 내려올 것으로 되어 있 

지 아직 확정이 안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가위원회는 교육부 지 

침이 오는 대로 인적구성이라든가 적정하 

게 구성을 하고, 또 평가배점 기준을 보 

면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40%이상 40%를 하면 1점이고 49%이상은 

10점입니다. 10점이 만점이고 그런 기준 

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점부분이 설계가 250점, 시공 

이 50점, 유지 • 관리 130점, 서비스 60 

점, 출자자 구성이 60점, 창의성이 10점, 

정부지급금 430점 이런 식으로 해서 

1,000점으로 배점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사항이 평가위원회 구성 

에서부터 요것이 바로 지침이 올 걸로 보 

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나 자세한 사항들도 

저한테 주시고 일단 질문을 마치기로 하 

겠습니다.

⑩ 위원장 송대헌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 

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A| 4 3 ^  속 개 》

⑩ 위원장 송대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대한 협의 

결과 2005년도제2회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 

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의사일정 저12항

2005년도제2회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

[제181회-제2차 에 • 결산소위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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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제2차 에 - 결산소위원회]

입 • 세출추가경정에산안은 원안대로 채무 

부담 행위액은 1,440억 8,476만원으로 의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있게 결산 및 예산안을 심의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께도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청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 

항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의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 

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0  출 석 위 원  : 6 영

위 원 장  송 대 헌 , 간 사  이 기 수 ,

위 원 김 남 훈 , 성 영 용 , 이 상 일 , 진 옥 경 .

〇 출 석 공 무 원  : 11■명

교 육 국 장  노 재 전 , 기 픽 관 리 국 장  신 강 탁 , 공 보 감 사 담 당 관  김 장 한 , 

초 등 교 육 과 장  전 창 동 , 중 등 교 육 과 장  연 준 , 과 학 실 업 교 육 과 장  정 찬 구 ,

교 육 정 보 화 과 장  박연  태,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김 병 연 , 기 픽 관 리 과 장  박 영 하 ,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장  지 문 기 , 시 설 과 장  안 세 열 .

W※ • 〒 •특

- 서면답변서(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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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예산 • 결산소 

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5. 7.

위 원 장





(별첨 1》

豫算 • 決算小委員會 議事 H 程(案)

第 181回 忠 淸 北 道 敎 育 委 員 會 (臨 時 會 )

0 時 附ᄎ 議 案 件 備 考

m  6. 27. [제 1차 에산  • 결 산 소 위 원 희 ]
(월)

본회의 1. 위원장 선출의 건

종료 후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5. 6. 28. [제 2차 예산 • 결 산 소 위 원 회 ]
(화)

11:00 1.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2.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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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서 면 답 변 서

1. 결 식 아 동  급 식 지 원  등 외 부 지 원  내역 및 집 행 절 차  

(이 기 수  위 원 )

2. 홍 보 비 , 전 광 판 시 설  부 대 경 비  내 역 (이 기 수  위 원 )

3. 명시 * 사 고 이 월 사 업 비  비 교 표 (2003, 2004》

(송 대 헌 ，이상일  위 원 )

4. 은행별  환매채  및 C D  금리비교(이상일  위원)

5. 영 재 교 육 센 터 운 영  집 행 내 역 ( 성 영 용  위 원 )

6. 노 후 교 실  현황(진옥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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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답변서

[ ， 으T

1.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외부지원 내역 및 집행절차

이기수* 위원  소관과 : 평생교육체육과

CD 2004년도 사회단체에서 급식지원비로 성금 접수받은 현황은 

〇 6. 25. 선프라자(대표 김요식)에서 농산물상품권 31,500천원을 

기탁 받아 여름방학 중 결식우려 학생 866명에게 직접 지원하였고,

〇 6. 25 월드비젼 충북지부에서 34,439천원을 기탁 받아 제2회추가 

경 정 예산에 편성하여 집 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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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급식지원 사회단체 성금 접수 현황

〇| Al  ’ 、■

■-.；；； 、 닌  (
단 ;讀.:

켯b 국M■ 寒f 유 많

기틱금액  . 
(단 위 :천 원 )

u | 고

6. 25.
선 프라자 

(김요식)

31,500

농산물  상품권

여름방학중  결식학생 
지원 (866명 )

6. 25.
월드비 젼
충북;지 ■부

34,439
제 2 회 추 가 경 정 예 산  

편성 집행

계 6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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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변서

이 기 수  위원  소관과 : 공보감사담당관실

[i —호—

2. 홍보비. 전광판시설 부대경비 내역

답  변

□  다목적 멀티비젼 전광판
O 전기요금 월 : 1，400천원

□  빌보드형 홍보판
O 전기요금 월 : 200~300천원

□  교육홍보 광고료
O 예산액 : 25,200천원 
O 집행액 : 15,820천원 
◦  잔 액 :  9 ,380천원 
O  집행내역

-  일간지 15,020천원
-  월간지 800천원 .

□  교육홍보비 세부 집행내역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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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충북교육홍보 현황

언론사명 게재일시 부서 개재 내용 광 고 금 액 비 고

충 청 일 보 3.22 중 등 교 육 과
교 실 수 업 도 약 ...세 계 속  충 북인재육성  

~충 북 교 육  3년이내  발 전 . 변 화 체 감  역량  집중
2,000,000

f! 12.2 기 획 관 리 과
젊 은 교 육 , 희 망 찬  도 약

2004 주 요 추 진 실 적  및 2005역점추진사업
1,100,000

중 부 매  일 3.29 중 등 교 육 과 모 두 가  성 공 하 는  교 실 수 업 으 로  사교육비  경감 2,000,000

// 12.3 기획1 관 리 과
젊 은 교 육 , 희 망 찬  도 약  

-2004 주 요 추 진 실 적  및 2005역점추진사업
1,100,000

한 빛 일 보 3.26 중 등 교 육 과

교 실 수 현 도 약 으 로  사 교 육 비  경감

-한 발 앞 선  e -L e a rn in g 체제 활용으 로  지 역 간  교 육 적 차  

해소에  역 량  집중

2,000,000

!/ 12.3 기 획 관 리 과
젊 은 교 육 , 희 망 찬  도 약  

-2004 주 요 추 진 실 적  및 2005역점추진사업
1,100,000

충 북 경 제 3,29 중 동 교 육 과
교 실 수 업 도 약 으 로  사 교 육 비  경감  

-  사 교 육 비  경 감 을  위 한  10대 추진과제
660,000

，， 12.3 기 획 관 리 과
젊 은 교 육 , 희 망 찬  도 약  

-2004 주 요 추 진 실 적  및 2005역 점추진사업
660,000

충 청 리 뷰 3.27 중 동 교 육 과
교 실 수 업 도 약 으 로  사 교 육 비  경감  

-  사 교 육 비  경 감 올  위 한  10대 추진과제
660,000

公 12.3 기 획 관 리 과
젊 은 교 육 , 희 망 찬  도 약  

-2004 주 요 추 진 실 적  및 2005역점추진사업
660,000

충 청 문 화 3.27 중 등 교 육 과
교 실 수 업 도 약 으 로  사 교 육 비  경감  

-  사 교 육 비  경 감 을  위 한  10대 추견과제
800,000

내일신문 3.3 중 등 교 육 과
교 실 수 업 도 약 으 로  사 교 육 비  경감  

-  사 교 육 비  경 감 을  위 한  10대 추진과제
660,000

건 설 교 통 12.3 기 획 관 리 과
젊 은 교 육 , 희 망 찬  도 약  

-2004 주 요 추 진 실 적  및 2005역 점 추진사업
660,000

，계느 ■현■■뇨■ _•ᄌ、〇 ""n 1 ( ■*—— 3.29 중 동 교 육 과 교 실 수 업 도 약 으 로  사 교 육 비  경감  

-  사 교 육 비  경 감 을  위 한  10대 추진과제
1,100,000

n 12.3 기 획 관 리 과
젊 은 교 육 , 희 망 찬  도 약  

-2004 주 요 추 진 실 적  및 2005역점추진사업
660,000

합 1̂ 15,8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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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변서xzL I 1=1 I

결 의

1. 명시•사고이월사업비 비교표(2003 .2004)

송대헌, 이상일 위원 소관과 : 학교운영지원과

답 변

□  연도별 이월액 및 건수 (단위:백만원)

연도별
명시이월 사고이 월1 1 T-*. 계

비고
건수 금 액 으-，■ 건 T 금 액 건수 금액

2001 116 57,259 91 33,939 207 91198

2002 26 28,262 94 32,248 120 60,510

2003 19 18,928 76 38,583 95 57,511

2004 36 35,886 15 11,630 51 4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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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변서

절 의

2. 은행별 환매채 및 C D  금리비교

이상일 위원 소관과 : 학교운영지원과

□  은행별 환매채 및 C D 금리 비교표

은  행 명 30  일 60  일 90  일 180  일 360  일

농 협 중 앙 회
환매채 2 .90 2 .95 2 .95 3 .05 3 .15

C D 2 .90 2 .95 2 .95 3 .05 3 .25

우 리 은 행
환매채 2 .40 2 .50 2 .50 3 .00 3 ,20

C D 2 .90 3 .00 3 .10 3 .30 3 .40

외 환 은 행
환매채 2,40 2 .50 2 .60 2 .80 3 .10

C D 2 .40 2 .50 2 .60 2 .80 3 .10

기 업 은 행
환매채 2 .80 2 .95 2 .95 3 .05 3 .20

C D 2 .80 2 .80 2 .80 3 .05 3 .20

제 일 은 행
환매채 2 .80 2 .80 3 .10 3 .20 3 .50

C D 2 .90 2 .90 3 .20 3 .30 3 .60

조 흥 은 행
환매채 2 .70 2 .90 2 .90 3 .00 3 .40

C D 2 .70 2 .90 2 .90 3 .0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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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변서

성 영 용  위원  소관과 : 교육과학연구원

m 의

1. 영재교육센터운영 집행 내역

5一변

□  영재교육센터 운영 집행내역 및 불용사유

세  목 세 부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불 용  액 불 용 사 유

일 반 운 영 비

컴 퓨 터 ，영 어  영 재 1 6 ,9 0 0 ,0 0 0 3 ,2 3 5 ,4 0 0 1 3 ,6 6 4 ,6 0 0

1 .  교재  복 사  사 용 함 으 로  원 고 료  

미 집 행

2 .  본원  및 충 북 에 듀 넷  탑 재 된  도  

서  및  S /W 활 용 으 로  자 료 구 입  

미 집 행

3 .  본원  기 교 재  복 사  사 용 으 로  

인 쇄 비  미 집 행

과 학 영 재 교 육 원  

운 영
1 ,5 0 0 ,0 0 0 1 ,3 1 4 ,2 6 0 1 8 5 ,7 4 0

1  영ᅳr  당

컴 퓨 터 ，영 어 영 재 1 5 ,1 5 0 ,0 0 0 1 3 ,6 3 1 ,7 1 0 1 ,5 1 8 ,2 9 0

과 학 영 재 교 육 원  

운 영
2 3 ,6 6 0 ,0 0 0 2 1 ,4 4 5 ,0 0 0 2 ,2 1 5 ,0 0 0

합  ^ 5 7 ,2 1 0 ,0 0 0 3 9 ,6 2 6 ,3 7 0 1 7 ,5 8 3 ,6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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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복 한  학 교 의  해 H appy School Y ea r

진 옥 경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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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답변서)

땔

s

(w w w .c b e .g o .k r )

충 청 북 도 교 육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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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연한 경과 노후교실 현황

건 물 구 조 별 거 물 무구 건물면적  ( m2) 비 고卜* 1 、丄■느

목조 2 동 482.51

벽 돌 조 ，석조 107동 48,358.71

철 콘조 1 동 992.25

계 110동 49,8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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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년도별 노후교실 현황
《구 조  : 목 조  - 1987년 이 전 건 물 》

번호 거  훈  녀  두
t~ — ***i i_ _  "-hi '' 지역별 학교명 zx u  

r t r : 건물명 건물면적 구조 비고

1 1930 04 청원 부강초 교사 동 「|_므 저 AJ 나  一1 一I S 99.17 목조
2 1959 04 청원 강외 초 다목적 교실 1—1 一| 一I JU1 S 383.34 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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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년도별 노후교실 현황
(구조 : 벽돌조, 석조 - 1982년이전 건물)

번호 건 축 년 도 지역별 학교명 구분 건물명 건물면적 비고

1 1936 이청주 대성고 교사동 본관교사동
1^6.28 운화재지정

2 1940 01 청주 석교초 다목적 교실 강당 426.00

3 1940 이청주 일신여중 교사동 미술실 75.00

4 1940 이 청주 일신여중 교사동 음악실 75.00

5 1940 이청주 일신여고 교사동 별관교사  (생 활 관 ) 580.00 문화재지  정

6 1940 이 청주 일신여고 교사동 별관교사및특별실《관리실) 544.00 문화재지정

7 1940 이 청주 일신여고 교사동 별관교사및특별실 (관리실) 495.00 문화재지  정

8 1940 02충주 2JE. :수:라 ᄀ「스 다목적 교실 강당 343.00

9 1948 09괴산 괴산중 교사동 별관교사동 725.06

10 1954 01 청주 대성여중 다목적 교실 강당 454.21

11 1955 09괴 산 1  산중 다목적교실 다목적교실동 396.69

12 1956 09괴산 명덕초 교사동 다목적실 396.CX3

13 1957 02충주 단월 초 교사동 다목적실 265.00

14 1957 08진천 진천중 다목적 교실 구강당 397.00

15 1961 02충주 가흥초 교사동 별관교사동 405,00

16 1961 09괴산 청천중 교사동 165.(X)

17 1962 04청원 문의초도원분교 교사  동 별관동 330.00

18 1962 ■  산 감■초 교사동 후관교사동 521.40

19 1963 02충주 충주여중 다목적 교실 강당동 671.07

20 1963 02충주 충원고 다목적 교실 구강당 175.00

21 1964 이청주 대성초 다목적교실 강당 514.02

22 1964 09괴산 도안초 다목적 교실 다목적교실동 241.00

23 1964 09고1 산 추산초 교사동 후관교사동 412.50

24 1965 02충주 능암초 교사  동 별관교사동 617.20 일부미경과

25 1965 02충주 야동초 교사동 유치원동 149.00

26 1966 이 청주 청주여중 교사동 별관교사 158.68

27 1966 04청원 남일초두산분교 교사  동 자료실 동 173.30

28 1966 10음성 하 당초 교사동 별관 247.50

29 1967 이청주 우암초 다목적 교실 강당 243.00

30 1967 02충주 수회초 교사동 별관교사동 79.34

31 1967 期제천 화당초 교사동 교사 (별 관 》 597.00

32 1967 刀5보은 세중초 교사동 과학실 165.00

33 1968 02충주 달천 OH 현분교 교사동 별관교사동 338.00

34 19秘 從충주 세성초 교사동 유치원 동 165,00

35 1968 03제천 남천 초 교사동 교사 (별 관 》 1644,66 일부미경과

36 1968 05보은 수정-삼가 교사동 교실 413.00 일부미경과

37 1968 05보은 보덕중 교사동 다목적실 248.00

38 1968 06옥천 청성능월 교사동 별관교사동 247.00

39 19期 06옥천 이원중 다목적 교실 다목적교실동 238.00

40 1968 07영동 심천초 교사동 다목적실 222.30

41 1968 09괴 산 _  성-외사 교사동 후관교사동 413.22

42 1968 09괴산 청천-신월 교사동 별관교사동 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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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 벽돌조, 석조 - 1982년이전 건물》

번호 건축년도 지역별 학교명 구 분 건물명 건물면 적 비고

43 1969 이청주 주성중 다 목적 교실 강당 719.00

44 1969 이청주 청주여 상 교사 동 본관교사동 1013.00 일부미경과

45 1969 敗충주 노은중 교사 동 본관 1286,11 일부미경과

46 1969 06옥천 옥천중 다 목적 교실 다목적교실동 期  4.00

47 1969 期;21 산 칠성-외사 교사 동 본관교사 297.23 일부미경과

48 1969 단양 가곡-대곡 교사 동 교실 165.29

49 1970 02충주 수회초 교사 동 유치원동 160.46

50 1970 02충주 능암초 교사 동 본관교사동 180.00

51 1970 02충주 야동초 교사 동 후왼 2동 243.00

52 1970 02충주 달천초 교사 동 유치원사 162.00

53 1970 03제천 의럼초 다 목적 교실 체육관 582.00

54 1970 04청원 강외초 교사 동 실습동 81.00

55 1970 M 청원 동화초 교사  동 별관동 169.30

56 1970 05보은 내북중
—1 2 | f_-
i l l A f s 교사 1172.40 일 부 미경과

57 1970 05보은 회인중 교사동 본관교사 1230.00 일 부 미 경 과

58 1970 06옥천 상양초 다목적 교실 a 목적교실동 期 9,00

59 1970 06옥천 증 약초 교사동 교사 991.72 일 부 미 경 과

60 1970 07영동 미봉초 교사 동 후관교실 1 410.80

61 1970 07영동 미봉초 교사동 후관교실  2 407.50

62 1970 07영동 상촌중 교사동 1692.80 일부미 경 과

63 1970 07영동 부용초 교사동 교설 323.90

64 1970 07영동 정수중 교사동 교실 504.36

65 1970 08진천 문상초 교사동 본관교사 887,50 일부미경과

6 6 1970 09괴 산 백 봉초 교사동 본관교사 488.40 일부미경과

67 1970 期고1 산 칠성중 교사동 본관교사동 1876.00 일부미경과

68 1970 단양 가곡초 교사동 후관동 248.00

69 1971 이청주 내곡초 교사동 교실 1072.抑 일부미경과

70 1971 이청주 중앙초 교사동 교사 746.00

71 1971 02충주 야동초 교사동 후관 1 동 161.00

72 1971 02충주 충주여중 교사동 실습소동 440.80

73 1971 04청원 강외 초 교사동 본관동 沈  6.40 일 부 미 경 과

74 1971 04청원 이 원 초 금 관 분 교 교사동 본관동 324.00

75 1971 04청원 수 성 초 구 성 분 교 교사동 유치원 동 82.64

76 1971 04청원 목 포 조 교사동 본관동 556,57 일부미경과

77 1971 05보은 동광초 교사동 다목적실 162.00 일 부 미경과

78 1971 06훅 천 동이우산 교사동 별관교사동 165.28

79 1971 07영동 황간초 교사동 교실 161.90

80 1971 08진천 상 수 초 _ 산 분 교 교사동 유치원사동 81.00

81 1971 08진천 덕산중 교사동 거슬실 6 6 . 0 0

82 1971 091 산 무 :과 ：？: 교사동 별관교사동 521,00

83 1971 09괴 산 송면 초 교사동 유치원 82.60 일 부 미 경 과

84 1971 09:21 산 소수 초 교사동 별관교사동 期  3.47

85 1971 11 단양 별 방초 중 교사동 교실 649. 期 일부미경고유

8 6 1972 04청원 옥 산  초 소 로  분 교 교사동 본관동 162.00 일 부 미 경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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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 벽돌조, 석조 - 1982년이전 건물》

번호 건축년도 지역별 학교명 구부 건물명 건물면 적 비고

87 1972 04청원 행정초 교사동 본관동 477,90 일부미경과

88 1972 08진천 만승 초 교사동 본관교사 1280.00 일부미경과

89 1972 ( ■ 산 칠성초 교사동 본관교사 180.00 일부미경과

90 1972 09괴산 보 g  초 교사동 본관교사 784.80 일부미경과

91 1972 11 단양 가곡초 교사동 별관동 82.64 일부미경과

92 1973 05보은 보은자영고 교사동 과학실 162.00

93 1974 06옥천 청성초 교사동 교실 880.45 일부미경고유

94 1975 從충주 산척 중 교사동 가사실 89.30

95 1975 05보은 보은여고 교사동 별관교사 372.00

96 1975 吹보은 보은자영고 교사동 멀티미디어실 200.30

97 1975 07영동 황간중 교사동 교원편의실 33.05

98 1975 期 ！！ 산 연풍초 교사동 본관 860.05 일부미경과

99 1976 06옥천 안 남초 교사동 유치원사동 186.00

100 1977 08진천 이월중 교사동 후관교사 945.80

101 1977 09과 산 문광초 교사동 별관교사동 33.00

102 1978 06옥천 청산고 교사동 다목적실 161.90

103 1979 03제천 제천 P 지털고 교사동 음악실 66.10

104 1979 05보온 보덕중 교사동 본관교사 1期5.00 일부미경과

105 1980 02충주 중 주 고 교사동 실습실 66.00

106 1981 04청원 남일 초 교사동 본관 239.00 일부미경과

107 1981 10음성 원 남초 교사동 유치원사 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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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년도별 노후교실 현황

(구조 : 철콘조-1962년이전 건물》

번호 7 ^  M  CZ“ ' 1 t，- ■■■■，』，■". 지역별 학교명 : x  w  
T I T 건물명 건물면적 구조 비고

1 1959 07영동 영동인터넷고 교사동 본관교사동 992.25 철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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